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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oftheInternationalCommunityontheFreedom

ofHighSeasFisheries

Nam SuKim

DepartmentofLaw,TheGraduateSchool,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studyaimstounderstandboththesubstanceandtheoriginof

the principle of freedom in the high seas fisheries,acquire the

knowledge - such asthe history ofcontroversy in thecourseof

alteration;conflictingissuesonthejurisdictionexpansion;anew order

ofhighseasfisherysince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

the Sea;relevantdispute resolutions;relevantorder- and further

increase the ability to foresee future changes forthe purpose of

introducingnew directionsforutilizationsifnecessary.

Inthehistoryofthelaw ofthesea,theseawasconsideredavailable

toanyoneintheancientRomantimeswhenmaritimetrafficwasn't

active.Likethis,from theirperspectiveontheseainRomanlaws,

theyhadnoideaofpossessionofseas,highseasmarineresources

wastreatedasboth 'rescommunis'whichbelongstoalland'res

nullius'.Sotheprincipleoffreedom ofthehigh seasseemstobe

secured.

IntheMiddleAges,UK,Scandinavia,andothercountries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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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erranean waters claimed of possession or closure for some

reasons such as proprietary OrientalTrading,proprietary fishery,

suppression on pirates,guard services,cost,etc.As for marine

monopolies,SpainandPortugalhadextendeditsclosureorpossession

ofthehighseas.Bythe16thcentury,twoemergingmaritimepowers

-UnitedKingdom andtheNetherlands-startedtoruleoutmonopolies

createdbySpainandPortugalandadvocatedoceanfreedom.

In such historicalbackground,Hugo Grotius announced ⌜Mare

Librum⌟ in1609andadvocatedfreedom of'navigationandtrade'and

freedom of'fishing'forvariousreasons:internationalwaters(highseas)

isindispensableinourinternationaltraffic;thehighseasaretoovast

to rule itsubstantially;there are much marineresources like fish

stocks and itcan'tbe depletable;environmentalself-purification is

unlimited.

However,afterWorldWarII,withthedevelopmentofscienceand

technology, large fleets equipped with various high-tech fishing

equipmentbegan its existence,resulting in overfishing ofmarine

resources,peoplebegantothinkthattheyhadinexhaustibleresources

no longer, and scientists were more concerned that the rapid

developmentofscience and technology would destroy the marine

ecosystem.Despite such situation,traditionalfreedom ofhigh seas

fishing has been well maintained but, U.S. President Truman

declarationin1945hadtriggeredtheexpansionofnationaljurisdiction,

giving birth toUnited NationsConvention on theLaw oftheSea

(recognizing a200-nauticalmileexclusive(maritime)economiczone

from thebaselineoftheterritorialseaascustomaryinternationallaw),

therebyshrinkinghighseasfisheryalot.

In addition,aseconomiczonehasbeen settled by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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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Law ofthe Sea,jurisdiction ofcoastalstate

expandedandnew potentialconflictingzonessprangup,andherein

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resourcesandpreferentialrightof

coastalstatewereinconflictwiththerightsofhighseasfisherystate

andjurisdictionissuesbegantorise.Tosolvetheseproblem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lds management

regulations of high seas fishery resources, but is still lacking

regulationstosolveaboveproblems.

Tosupplementthis,'InternationalConferenceonResponsibleFishing'

washeldwith respecttoresponsiblefishery in Cancun,Mexicoon

May,1992.UponrequestbyCancundeclarationadoptedatthismeeting

andAgenda21byEarthSummitinRio(UnitedNationsConferenc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Agreementto Promote Compliance

withInternational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byFishing

VesselsontheHighSeas1993」and「CodeofConductforResponsible

Fisheries1995」wereadoptedandthereafterUN FishStockagreement

(Agreementforthe Implementation ofthe Provision of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the Sea of10 December1982

Relatingto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theStraddlingFish

StocksandHighlyMigratoryFishStocks.1995)andfourotheraction

plans-“TheInternationalPlanofActionforReducingIncidentalCatch

ofSeabirdsinLonglineFisheries”;“TheInternationalPlanofAction

for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Sharks”;“TheInternational

PlanofActionfortheManagementofFishingCapacity”;“International

PlanofActionto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and

UnregulatedFishing”-wereadopted.

Alongwithenvironmentsolidarityandtradesolidarity,variouskinds

of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formarinelivin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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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common in the agreements above are adopted,and the

compliance,implementation,andmonitoringsystem hasbeenenforced,

andfurtherhighseasfishingregulationsarebeingmorestrengthened.

Thus,asthenotionevolvedontheuseoffisheryresourcesofthe

internationalcommunityandinternationalfisheryresourcesmanagement

system -forexample,policymanagement,strategyacquisition,resource

management,fishery management,analysis offishery resources,a

review offisheryresourcesmanagementsystem -hasbeguntoappear

in themanagementsystem offishery resourcesin ourinternational

communitysince1970s,thatis,theyarebeingconductedinvarious

formseitherfrom universaldimensionorregionalone.

The only thing we should note in the drastic changes in the

internationalfisheriesistoencouragefairnessindecisionmakingand

prevent abuses of coastalstate through a variety of ways and

concentrateonmitigatingtoomuchoverlappedregulatorycriteriaand

proceduresincooperationwithotherhighseascoastalstate.

In addition,by strengthen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coastal

states,technicalcooperationprojectsandtraining projects-dispatch

andinvitationoftraineesandexperts-shouldbeperformedtodefend

nationalinterestsandweshouldfindwaystotakeadvantageofmany

professionalsintheoperationoftheConven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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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HugoGrotius의 “MareLiberum”에서 공해의 자유는 항해의 자유와 어

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Selden의 “MareClausum”에 의하여 많은 비

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공해의 자유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강대국들의 이

해관계 속에서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켜져 왔다.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해양은 본질적으로 2개의 법적 구성요소인 영해와

공해로 이루어져 있다.영해의 폭을 규정하는 협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영해를 3해리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어업을 위해서

는 영해의 폭을 외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관된 압력이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일고 있었다.

1945년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두 개의

「트루먼선언」을 공포하였는데,하나는 대륙붕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족자원에 관한 것이었다.당시 대륙붕선언과 함께 발표된 미국해안 인접

수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관한 어업선언에서 미국은,어업자원 보호 보

존의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상당규모의 어로활동이 이루어져 온 미국인접

공해수역에 보존수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간주했다.트루먼선언과 때를 맞

추어 각 주요 연안국들은 일제히 영해확장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와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그리고

1973년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거쳐 1982년 바다의 헌장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 협약은 동년 12월 10일 자

메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서명식을 가진 후,1993년 11월 16일 남미 가이

아나가 60번째로 비준을 함으로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12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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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16일 발효하게 되었다.본 협약의 발효로써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및 심해저 자원개발과 관리제도를 국제법으로 인정한

것이다.기존의 공해조업국들의 공해조업선들은 200해리 이원으로 밀려났

으며,전통적인 공해어업의 자유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세계 주요

공해어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EEZ의 인접공해에서 조업하게 되었으

며,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획정하면서 1국가 또는 2내지 수개국

가의 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고립공해가 생겨나게 되었다.공해어업의 특

성상 대부분의 주 어종은 EEZ를 왕래하거나 EEZ와 공해를 망라하여 全

海域을 회유하는 어종이 대부분으로,이러한 공해 어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이익과 원양어업국의 공해어업권이 충돌하여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공해어업자원 관리규정이 있으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미흡하였다.이에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 속에 공해

어족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회의가 1993년 4월 시작되었고,동년 11

월 FAO총회 제27차 회기에서는「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

행증진을 위한 협정(일명 FAO준수협정)」이 채택되었다.1995년 8월 4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

일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유엔공해어업협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러 2001년 발효되었다.또한 국제사회는 이에 부응하여

1995년 10월 31일 FA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이

후 4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국제지역수

산기구들과 그들이 체결한 각종 협약과 규제사항,관할수역 범위규정 등으

로 불과 10여년의 세월 동안 국제 수산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본 논문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공해 어업질서의 내용을 파악

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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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으로 공해어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서 발간된 저서와 논문들,행정기관의 관련자료,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및

회의자료,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여 연구하였으며,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조언 및 자문을 구하였다.

특히,국내문헌은 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보

고서,정책자료,논문 등을 활용하였다.국외논문은 인터넷 논문자료 검색

수단인 “WestLaw”를 이용하여 최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연구범위는 공해어업관리체제와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논술방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배경은 물론 이후 역

사적 흐름과 관할권 확대에 관련한 갈등양상,그에 따른 새로운 공해어업

질서의 변화와 관련분쟁해결 및 질서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는 것을 1차적

으로 수행하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에 대하여 예지하는 능력

을 키워 필요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장으로 진행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목적,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해어업의 개념을 알아보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변화과

정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제3장은 공해어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및 1995년 유엔공해어족보존에 관한 이행협정과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FAO준수협정 및 4대 국제행동계획 등을

분석하여 각 협정의 규제,국제지역수산기구들의 종류와 그들의 관할지역

및 협정내용들을 분석하였다.제4장은 공해어업에 대한 제한 및 규제내용

으로,선적국의 관리의무,어획능력의 제한,이행 및 감시,불법조업에 대

한 제재 등을 분석하였다.제5장에서는 전체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

리는 것으로 하였다.



- 4 -

연구범위에서 국제어업분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였으며,시간적 제약과

필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원양산업 관련부분은 추가적인 연구

과제로 미루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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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등장

제1절 공해어업의 개념

1.공해어업의 의의

“공해어업”이란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에서 어업을 영

위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수산업법에 의하면 이를 “원양어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한 규범을 준수한다는 면에서 ‘국제어

업’이라고도 한다.그러나 원양어업은 북양트롤어업,꽁치봉수망어업과 같

이 공해에서의 조업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면에서 순수하게 공해에서 조

업이 이루어지는 공해어업과는 차이가 있고,국제어업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어업자원관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해에서의 조업을 의미하는 공해어업과는 또한 구별된다.

공해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업자원은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

고 있는 경계왕래성어종ㆍ고도회유성어종,해양포유류 및 소하성어종 등으

로 각기 독특한 보존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여기서 경계왕래성어종

은 2개국 이상의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베링해

의 명태,오츠크해의 명태,북서대서양 캐나다 근해의 대구 등을 말한다.

이들 어종의 관리를 위해,① 동일 어종 또는 관련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의 연안국 EEZ에 서식하는 경우,관련 연안국들은 지역조직 등을 통

하여 그 어족의 보존 및 개발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② 그 어종이

EEZ는 물론 당해 수역 밖의 인접수역 내에 동시에 서식하는 경우 연안국

및 인접 수역 내에서 그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

역조직이나 지역조직을 통하여 상기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

1)「유엔해양법협약」제5장의 배타적경제수역제도 및 동 협약 부속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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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둘째는 고도회유성 어족으로,참치와 같이 광대한 범위의 수역을 회유하

는 어종을 말한다.3)그 생태적‧경제적 특성이 회유범위가 넓은 해양에 걸

쳐 있다는 점과 고가어종으로 상업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보존과 더불

어 적정한 이용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공해어업 대상어종이다.이들 어

종에 대하여 연안국과 어획국은 EEZ와 그 이원의 공해에서 어종보존과

최적이용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계국간 직접적인 협의나 또는 적절한

국제조직을 통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셋째는 해양포유동물로 광범위한 분포 및 회유특성 때문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부속서Ⅰ상의 고도회유성어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래와 물개 등과 같이 이들에 대한 어업이 엄격한 규제되

지 않는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멸종된다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바

다포유동물을 지칭하는 것이다.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 또는 규제할 연안국의 권리를 더 엄격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국가들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

여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넷째는 소하성어족으로 생애 모든 기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알을 낳기

위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종을 말하며,대표적인 어종은 연어이다.

소하성어종의 기원국은 그 자원에 대하여 일차적 권익과 책임을 지며,배

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어업규제를 통하여 소하성어종을 보호할 수 있

고 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강에서 기원하는 자원의 어획 가능량

을 정할 수 있다.6)

2)「유엔해양법협약」제63조.

3)유엔해양법협약의 제Ⅰ부속서는 17종의 어종을 규정하며,10종의 참치류,3종의 새치류,꽁치류,

돌고래,상어류,고래류가 포함.

4)Ibid.,제64조.

5)Ibid.,제65조.

6)Ibid.,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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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해어업의 원칙

‘공해어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관리원칙으로 지속가능

개발 원칙,시전예방의 원칙,협력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즉,어족자원

은 그 자체가 유한한 자원이므로 생물의 다양성 및 어족자원을 지속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어족자원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 하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은 어업자원의 유한성을 감안하여 자원의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어자원을 이용․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1970년 유엔

환경계획(UNEP)이 주창한 생태적 개발에서 유래하며,1987년에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발간한 @우리의 공동미래(Bruntland보고서)에

서 보다 그 개념이 명확해졌다.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공기․물․일

조․자연경관 및 어족자원 등의 자연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 요소들이며,이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자원

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만인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것이다.7)

사전예방의 원칙은 어자원의 남획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단지 가능성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

소시키거나 예방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를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행동

하고,어떤 결정에 있어 가능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기초를 보

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는 어업활동이 어자원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과학적 예측능력에는 한계가 있고,우리가 어자원에 대한 충분

한 과학적 지식을 확보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8)

7)영국의 환경법학자인 J.Sax는 ‘공공신탁의 법리’라 불렀다.

8)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리우선언 원칙15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

한 비용 및 효과적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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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접근이란 어족의 상태에 대해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는 어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9)예방적 접근법

은 유럽공동체 등에서 주장된 후,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

서 선언10)되었다.

1955년「유엔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이하:유엔공해어업협

정이라 함)」제6조 등에서 다음과 같이 예방적 접근법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들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不在가 보존관리 조치의 채택을

연기하거나 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11)고

선언하고 있다.또한 유엔공해협정 부속서2에서는 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예방적 기준점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예방적 접근방식

이란 주로 환경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적 해결보

다는 사전 예방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한다.12)

예방적 접근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은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함으로써,또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정보를 취급하

는 진보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어업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의사 결

정을 개선한다.제2부속서에 규정된 지침을 적용하고,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원별 기준점을 결정하며,동 기준점이 초과

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9)A.E.Boyle& P.W.Birnie,InternationalLawandtheEnvironment,(Oxford:University

Press,1992),pp.97-98참조.

10)전지선,“해양어업자원의 국제적 보존 및 관리 체재”「국제협약논총」,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2004.72면.

11)「유엔공해어업협정」제6조 2항.

12)리우선언 주석에서는 예방적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Theprecautionaryapproachisinnovativeinthatitchangestheroleofscientificdata.It

requirethatonceenvironmentdamageisthreatenedactionshouldbetakentocontrolor

abatepossibleenvironmentinterferenceeventhoughtheremaystillbescientificuncertainty

astotheeffectsoftheactivities.전지선,위의 논문,71면.;임지형,「공해어업자원 관리에 있

어 사전예방원칙의 적용과 문제점」,박사학위논문,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2007.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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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6조에서도 자료수집,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별히 우려되는 서식지 보호개념을 포함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

고 있다.특히 과학적 정보의 부재를 이유로 보존 관리 조치의 시행을 지

연․ 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방적 접근 방식의 적용을 명확히 하

고 있다.예방적 접근방식은 “목표자원,비목표종13),연종 또는 의존종의

자원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각국은 이러한 자원 상태 및 보존관리조치

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동 자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며.

각국은 보존 관리조치를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수정해야 한

다.”14)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협력의 원칙은 자원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어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결

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공해어업에 직접적 이익을 가지는 국가들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들까지 그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직․간접으로 참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근거는 자원관리는 일부국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데 있다.실제로 자원관리는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고 법규범이

관련영역에 있어 필요한 실천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모든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5)

13)목표종이라고 함은 어업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종을 말하고 비목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업허가

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실제 조업시에 잡히는 모든 어종을 의미한다.예를 들면,다랑어 어업허

가를 받은 경우 다랑어류(참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청새치,황새치,돛새치)등 은 목표어

종이 되고 나머지 거물이나 낚시에 걸린 死魚,바다거북 등은 비목표어종이 된다.

14)「유엔공해어업협정」제6조 5항.

15)협력의 원칙은 대부분의 국제환경규범에서,비체약국에 대한 강제․유보 및 배제조항의 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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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해어업질서의 변천

불과 1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공해”에서는 “어업의 자유”가 인정되었

다.이는 공해에는 어족 등 해양자원이 무진하여 고갈되지 않는다는 전제

가 인정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어업자원이 점차 고

갈되기 시작하자 국제사회는 어업자원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

다.이는 “공해 어업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한 내지 규제로 나타

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공해어업질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어업의 자유

古代에는 해상교통이 活潑하지 않았던 고대 및 로마시대에는 해양은 공

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대상이었다.Roma법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제요(Institutions)와 학설휘찬(Digest)에도 마찬가지로 공기와

물처럼 만인에 속한다고 하였다.이렇듯 Roma시대의 해양관은 해양이 만

인에게 속하며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도 소유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로 되

어 있었다.실로 Roma법에 있어서의 海洋觀은 해양영유사상이 없고 절대

적 해양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16)중세말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를 비롯하여 영국,스칸디나비아제국 등이 해양의 영유 및 폐쇄를

주장함으로써 해양은 차차 자유海에서 폐쇄海의 개념으로 변화하여,이것

이 당시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되었다.즉 이들 국가는 동방무역과 어업의

독점에 이어 해적의 진압을 위한 봉사의 대가 등을 이유로 해양 폐쇄 또

는 영유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해양 독점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척 한 항로를 통해 통상의 독점을 기도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海洋分割과 같은 사례가 있다.17)이들 양국

16)박종성,「해양법연구」,(서울:단국대출판부,1978),10면.



- 11 -

은 1492년 Columbus의 신대륙 발견에 따라 기독교 전파의 구실로

America대륙에 진출하였으나,양국은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격렬한 식민

지 경쟁을 전개하여 물의를 일으켰다.이러한 양국 간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황 AlxandeⅥ世는 1493년 칙령(InterCaeterea;PapelBulls)을

공포하여 양국에 전 해양을 양분하여 증여하였다.그 결과 Spain은 태평양

과 멕시코 만을 차지하게 되고 Portugal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각각 분할하

여 증여 받게 되었다.그 후 이 칙서에 기초하여 1494년 6월 7일 Spain과

Portugal兩國은「TordesillasTreaty」에 의하여 이를 수정,재확인하고

이 해역 거의 전부를 자국 영유라고 주장하였다.또한 이 광대한 수역에

외국선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역 독점을 기도 하였다.그로 인하여 해양의

폐쇄 및 영유를 더욱 확대 시켰으며,16세기에 이르러 신흥 해양국인 영국

과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점을 배제하고 해양자유를 제창하

게 되었다.서인도제도에서의 Spain의 해양 독점은 영국의 Tudor왕조

(1485-1603)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특히 엘리자베스 여왕(1世,1588-1603)

은 타국의 해양 영유를 맹렬히 반대하고,공해자유의 원칙을 주창하였

다.18)당시 영국은 신대륙으로 通商路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의 자유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이 독점을 주장하는 동인도 항로에 진출하여

잦은 충돌을 일으켰다.이에 따라 화란은 포르투갈의 행위에 맞서 무력으

로 자국의 권리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이런 상항에서 1604년 Malacca

해협에서 화란의 Heemskert제독이 인도양 항해를 방해하는 포르투갈 선

박 Kanaria호를 포획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9)이 사건에서 화란 정부는

자국의 포획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저술을 당시 동인도회사의 법률고문인

17)李丙朝․李仲範 「국제법신강」,제7전정판,(서울:일조각,2001),527면.

18)1580년 駐英 스페인 대사가 영국해적의 스페인 침범을 항의한데 대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

양과 공기는 만민의 공유이므로 누구든지 해양을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다.해양에 대한 권원은

어떠한 국민이나 개인에게 속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 성질 및 공공 사용의 관점에서 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李漢基,국제법학(上),(서울 :박영사.1965),314-315면.

19)T.W.Fulton,TheSovereigntyoftheSea,(London:William Blackwood& sons,1911),

p.343.;김상현,「MareLiberum연구」,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대학원법학과,198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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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oGrotius,(1583-1645)에게 부탁하였다.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Hugo

Grotius는 1605년에 “포획법론(Dejurepraede)”을 저술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할 수 없었다.또한,지금까지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던 영국은 자국의 어업보호를 위하여 해양의 자유를 반대하고 나섰

다.1609년 영국의 제임스 1세는 북해에서 청어 잡이를 하는 외국인에게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 조치는 북해에서의 네덜란드 어업이 급속

하게 늘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20)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덜

란드는 인도 및 동인도 제국과의 통상과 영국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양자유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에서 Grotius는 자신이 작성한 “포획법론”가운데 제12장을 加筆하여 “自

由海論(MareLiberum,1609년)”을 公刊하였다,Grotius가 “自由海論”에서

주장했던 해양자유의 내용은 항해 통상의 자유,어업의 자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유가 바다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

은 유동성 때문에 점유될 수 없고,자연자원의 수확이 무한정으로 가능하

기 때문에 국가 주권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통상의 자유는 국가의

자연권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의에 反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가

해양 자유를 주장하게 된 동기는 母國인 네덜란드의 인도양 무역을 옹호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있었으나,그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특히

영국 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1613년 스코틀랜드의 William Welwood는 海洋法律要論(An

Abridgement of All Sea-Laws)를 써서“Mare Librum”에 도전했다.

Welwood에 뒤이어 영국의 JohnSelden은 보다 정교한 이론으로 1635년

“MareClausum”을 저술하여 자유해론을 반박하였다.Welwood와 Selden

은 바다는 분할될 수 있는 것이고 연안국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이었다.Welwood나 Seldend에 있어서 문제는 영국 근해에서 외국

선박의 많은 조업으로 인한 영국어민들의 피해 때문에 적어도 연안에서

20)이용수,「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199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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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라도 자국 선박 및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Marelibrum”과 “MareClausum”의 상호

조화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다.즉 Grotius는 일체의 해양자유라고

하지 않았으며,Selden도 일체의 해양에 대한 주권사용을 지지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21)이와 같이 영국이 해양자유를 반대한 이유는 당시 영국

은 이미 스페인,포르투갈을 제압하고 신흥 해양강국으로 등장하였으며,

당시의 해양자유 사상은 영국해에서 어업독점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 영해의 범위에 관한 바인겔스후크(Carnelis van

Bynkershoek1673-1743)의 저서 “해양주권론(1702)”의 착탄거리설과 포펜

도로프(Pufendrof1632-1694)22)등 학자들의 노력에 따라 차차 제국에 의

해서 채택되어 국제법상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영해와 공해로 구

분되는 국제법이 확립되었다.그 후 영해에서는 연안국가의 강력한 관할권

이 행사되었고23),영해를 제외한 해양은 공해로서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영국의 해양폐쇄론은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영국은 네덜란드와 해양경쟁에서 승리하자 17세기 말경부터 다시

해양자유의 기수로 복귀하였다.그것은 산업혁명으로 近代資本主義經濟를

먼저 달성한 영국으로는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응하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오늘날 공해자유 원칙을 인정하는 주요한 이

유는 공해가 국제교통상 필수불가결의 통로라는 점이다.2차 대전 후 과학

이 발달하여 해군력으로 공해의 유효한 지배 및 대규모적인 漁撈행위와

해양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이렇게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확

립된 공해의 자유는 항해통상의 자유와 어업의 자유의 내용으로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의하여 19세기에 겨우 성취되었다.영국은 1878년「領

水條例(TerritorialWaterJurisdictionAct)」를 公布하여 종래의 해양폐쇄

21)이한기,앞의 책,31-32면.

22)포펜도로프(Pufendrof(1632~1694),자연법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수,

1660년「一般法律學要論」과 1672년 「自然法과 萬民法論」에서 자연법만이 국제법이라고 주장

했다.

23)박춘호․유병화,「해양법」,(서울:민음사,1986),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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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포기했으며,20세기에 들어와 공해의 자유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재

삼 확인되었다.또한,제2차 대전 중의「大西洋憲章(1941년 8월 14일)」은

“모든者가 지장 없이 공해와 대양을 항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2.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세계 제2차 대전(1939-1945)이 끝나면서 세계는 서구 유럽중심에서 미국

과 소련으로 세력판도가 변화하였다.또한 유럽이 약화되면서 식민주의의

붕괴로 신생 독립국가들이 출현하였고,이들 국가들이 제3세계를 형성하면

서 그들의 욕구가 국제사회에 강하게 표출되었다.또한 대전후에는 대전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였고 그에 힘입어 해양 토목기술과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어업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해양자원이 해저에 많

은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이러

한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촉발되

었다.그로인하여 연안국들은 자국 근해의 자원 확보를 위하여 관할권 확

대 주장을 강력히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두 개

의「트루먼선언」을 공포하였다.하나는 대륙붕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족자원에 관한 것이었다.당시 대륙붕선언과 함께 발표된 미국해안의 인

접한 수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관한 어업선언에서,미국은 “어업자원

보호,보존의 급박한 필요성에 비추어 미국은 미국의 해안에 인접한 공해

수역으로서 상당한 규모로 어로활동이 이루어져 온 수역에 보존수역을 설

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이에 지금까지 어업활동

이 오직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

되는 곳에 설정된 보존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은 앞으로 미국의 규율과 통제

를 받게 될 것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로에

종사해 온 곳에는 미국과 어업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존 수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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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그곳에서의 모든 어로활동을 규제하겠다고 하였다24)이와 같은 미

국의 例에 따라 라틴아메리카25)및 아프리카국가26)제국 등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양법협약제도에 반영되는 직접적 요

인이 되었다.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많은 국가들이 대륙붕과 어업자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내었다.이들

의 주장으로 영해의 범위를 3,6,12해리 및 심지어 200해리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다.영해,어업관할권,대륙붕 등에 관한 다양한 주장으로 야

기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47년 유엔 산하에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Law Commission)가 창설되고 국제법의 成文法典化를 주관

하게 되었다.1956년 동 위원회는 해양법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다.

3.어업자원의 국제적 관리

한편 1955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국제기술

회의(InternationalTechnicalConference on the Conservation ofthe

LivingResourcesoftheSea)”에서는 해양생물자원 보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식량 및 기타 수산물의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적지속적생산

(optimium sustainableyeild)을 확보하는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최적지

속적생산(OSY)개념은 국제법위원회에 수용되어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

에서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호 협약 제2조에 반영되었다.27)

이처럼 공해어업자원에 대한 해양질서가 변화하고 있을 때,1958년 제

24)李錫龍,“공해상어로의 자유와 국제환경보호”,「국제법학회논총」,제44권 제1호,대한국제법학

회,1999.217-235면.

25)金楨鍵,「국제법」,(서울:박영사,1994),282면.;D.P.O'Connell"TheinternationalLawof

theSea,"(Oxford;ClarendonPress,1984),Vol,Ⅱ.p.558.;박춘호․유병화,앞의 책,61면.;

李龍洙,앞의 논문,22면.

26) D.P.O‘Connell,Ibid.,p.560.;박춘호․유병화,앞의 책,62면.;李龍洙,앞의 논문,22면.

27)이석용,앞의 논문,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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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에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The1stUnitedNationConferencefor

theLaw oftheSea;UNCLOSⅠ)가 열렸다.이 회의에서 비록 영해의 폭

을 설정하는 데는 실패했으나,해양에 대한 4개의 협약28)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양법 질서와 공해의 자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1960년

에 다시 제네바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GSⅡ)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영해의 너비를 확정 짓기 위해서 소집하였으나 3해리 및 12

해리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미국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절충안 까지

부결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29)

그 후 1973년도에 다시 유엔해양법회의(UNCLOSⅢ)가 시작되었다.제1

차회기를 시작으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1967년 말타(Malta)의

파르도(Arvid Pardo)가 유엔총회에서 심해자원의 평화적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의가 제3세계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또한 연안

국가들의 관할권 확대주장,공해어족자원 남획문제,해양오염 등 새롭게

제기된 해양법상의 문제점을 1958년도 협약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안건으로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본 회의는 심해자원을

유엔총회가 창설한 심해저위원회(SeaBedCommittee)에서 처리하는 것으

로 시작되었다.본회의는 160여개 국가가 참여한 대규모 국제회의로서,제

도가 다양하여 협상 타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회의에서는 경

계왕래성어족 및 고도회유성 어류의 관리와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분배

같은 보편적 합의를 요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 컨센스에 의한 협약 채

택을 목표로 하였다.하지만 심해저 광물 개발과 관련하여 제안된 미국의

수정안이 거부된 이후 미국 요구에 따라 협약안은 표결에 부쳐져 압도적

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28)4개의 협약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TheConventionontheTerritorialSeaand

thecontiguousZone,이하 영해협약)」,「공해에 관한 협약(TheConventionofHighSeas,이

하 공해협약)」,「공해상 어업 및 생물보존협약(TheConventiononFishingandConservation

ofLivingResourcesoftheHighSeas,이하 공해어업협약)」,「대륙붕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ontheContinentalShelf,이하 대륙붕협약)」이다.

29)이석용 외 3인,「국제협약의 체계적 정리연구」,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연구주관기관 :한남

대학교,200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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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양법회의의 결과인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유엔해양법협약(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

Sea)」은 바다의 헌장이라고 일컬어진다.본 협약은 6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발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바,협약은 1994년 11월 정식으로 효력 발생에 들어갔다.해양법협약은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 4개의 결의로 구성되어 해양공간,경계획정,

환경보호,과학조사,기술이전,분쟁해결 등 거의 모든 해양문제를 다루고

있다.특히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였으며,군도수역과 200해리 경제수역

을 성문화 하였으며,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대륙붕을 확정하였다.국가

들의 환경보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으며,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공해어업질서의 기본적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를 창출하였는데,가입국은 2010년 11월 현재 161개국이다.30)

제3절 새로운 공해어업질서

1.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등장

현행 국제법상 어느 국가도 공해를 점유할 수 없으며 또 공해는 원칙적

으로 각국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영유금지와 자유사용의 원칙

이 양자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Principleoffreedom of

thehighsea)”이라고 한다.이 원칙은 HugoGrotius의 “自由海論 (Mare

Librum)”을 통하여 해양자유에 관한 法理論的 내용이 생성된 이래 관습국

제법으로 확립되었다가 1958년「공해협약」을 통하여 국제법으로 성문화

되었다31).해양법협약 제87조 1항에서 “공해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

30)un.org/Depts/los/index.htm참조.

31)이병조․이중범,앞의 책,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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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므로 어느 국가가 공해의 일부를 자국의 주권에 종속 시키려는 주

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해자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HugoGrotius가 주창한 공해자유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공해어업의

자유가 있다.공해자유의 원칙 속에서 공해에는 어족 등 해양자원이 무진

장하여 고갈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었다.오늘날 유엔해양법협

약 제87조는 공해사용의 자유의 하나로 일정한 조건에 따른 공해어업의

자유(freedom offishing)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협약116조는 “모든 국가

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

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a)자국의 조약상의 의무,(b)특히 제63조 제2항

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의무 및 이행,(c)이절

의 규정(116조-120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에서 보듯이 공해어업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

법에 따른 엄격한 제약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라는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

업의 자유는 공해사용의 자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엄격한 제약이 있지만

공해어업의 자유원칙의 근간은 잘 유지되고 있다.또한 모든 국가는 공해

사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국의 이익과,심해저활동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dueregard)”해야 한다32)고 규정하고 있

다.이는 공해협약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고려”에서 보다 진일보 한 개념

으로 이를 명문화하여 공해사용의 자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였다.아울러 타국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33)

32)「유엔해양법협약」제87조.

33)최종화,「현대국제해양법」,제6전정판,(서울 :도서출판 두남,2008),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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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양한 국제수산규범의 제정

칸쿤선언과 Agenda21의 요청에 따라,FAO는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을 협의하기 위해 1992년 9월 공해어업에 관한 기술회의

(TechnicalConsultationonHighSeasFishing)를 개최하여 이후 두 개의

문건을 만들어 내었다.하나는 1993년도에 채택된「공해조업선박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withInternational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

byFishingVesselsontheHighSeas:일명 FAO 준수협정)」이고 또

하나는 1995년도에 채택된「책임 있는 어업규범(Code ofConductfor

ResponsibleFisheries)」이다.FAO준수협정은 칸쿤선언에 요청된 책임 있

는 어업규범(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본 협정은 1993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104차

FAO이사회에서 협상 초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승인했고 곧이어 열린 제27

차 FAO총회를 통하여 채택되었다.협정 안은 전문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5번 째 국가가

비준을 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 2003년 4월 23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동년 4월 24일 조약 제 1631호로 비준 공포하였다.본 협정

은 유엔해양법 협정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른

다.이에 자국민이 공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공해상에서 생

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국민에게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타국과 협조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그리고 공해

어업에 있어서 그들 국민이 실효적인 보존 및 관리 법규를 회피할 목적으

로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어선 및 어획물 전재선을 포

함한 자국기 게양 선박에 대해 자국 관할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통제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나아가 본 협정은 해양생물자원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및 공해조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국제협력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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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으로 공해상 불법어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종 어업관련 협정이나 약정에서 규정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편의치적 (FOC:FlagofConvenience)의 문제 또는

지구적,지역적 관리협정을 비롯한 당사국 이외의 국적으로 그들의 어선

선적을 편의로 취득 (Reflagging)하는 선박운영자들의 관행의 문제를 다루

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34) 이러한 문제는 특히 북대서양어업기구

(NorthwestAtlanticFisheriesOrganization(NAFO))의 회원국들이 자국

에 설정된 어획할당량(CatchQuotas)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선의 선

적을 편의 취득하여 어획량을 확보한 것으로 동 해역에서 그 피해의 심각

성을 보였다.35)본 협정의 핵심요소는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한 선

적국의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회원국 간 공해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의 자

유유통(freeflow)을 촉진하는 것이다.36)동 협정의 제3조는 공해조업선에

대한 선적국책임을 완전하게 부과하고 있다.선적국 책임(flag State

responsibility)의 개념은 1984년 로마에서 개최된 “어업관리개발에 관한

FAO세계회의(FAO World Conference on Fisheries Managementand

Development)"에 의해 채택된 ‘세계어업전략(WorldFisheriesStrategy)’에

서 처음 제시되었다.

3.공해어업자유의 제한

현재 공해어업의 자유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에 대한 HugoGrotius의 전

34) Lawrence Juda,"Rio Plus Ten: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Marine Fisheries

Governance",ODIL,Vol.33,No.2,(2002),p.21.;GeraldMoore,"TheFAO Compliance

Agreement",inMyronH.NorquestandJhonNortonMoore(eds.),CurrentFisheriesIssues

andtheFoodandAgricultureOrganizationoftheUnitedNations,(TheHague:Martius

NijhoffPublishers),p.78.

35)GeraldMoore,Ibid.,p.79.;WilliamEdeson,et,al,"LegislatingforSustainableFisheries:A

GuidetoImplementingthe1993FAO ComplianceAgreementand1955UN FishStocks

Agreement,(Washington:TheWorldBank,2001),p.78.;이명규,「공해어업관리규범의 변천

과 그 이행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2004.25면.

36)GeraldMoore,Ibid.,seegenerally.;WilliamEdeson,et,al.,Ibi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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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운데 해양자원의 무고갈성은 이제는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그러한

전제들이 타당성을 잃은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각종 하이테크 어로 장

비를 탑재한 대형 선단의 출현으로 해양생물자원이 대량어획되고 있기 때

문이다.또한 어떤 과학자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해양의 자유는 파

괴의 자유(freedom ofdestroy)로 변질될 것이라고 하였다.37)Hardin은

“TragedyofCommons”에서 공유물에 대한 자유 속에서 각자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면 인류는 결국 폐허에 방치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고 설파하였다.38)그 대책으로 공유자원의 민영화 또는 중앙 행정 기관의

창조 중 하나를 요청하였다.39) Jaye Ellis교수는 공유자원에 대한

open-accessCPR(Commonpropertyresource)해야 한다고 하였다.이러한

환경 속에 1958년 “어업 및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에서는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공해어업의 자유는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후단)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116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전통적인 공해어업의 자유는 여태까지

그런대로 잘 유지되어 왔지만,1958년 공해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을 탄생시켜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내수,군도수역,영해,접속

수역,배타적 경제수역,공해라는 다원적 구조로 변모하였다.여기에서 특

히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국제관습법으로 인

정됨에 따라 공해어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공해어업자유 원칙은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원칙으로 Grotius의 “Mare

Liberum”에서 공해의 자유는 항해의 자유와 어업의 자유가 있으며 공해어

업의 자유는 공해상에서 어업자원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

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관할권은

소위 선적국주의라고 하는 선박의 등록국만이 집행관할권을 갖는 것이

37) Robert L.Freidheim,"The Political,Economic,and LegalOcean",in Robert L.

Freidheim(ed.),ManagingOceanResources:APrimer,WestviewPress,(1979),pp.26-32.

38)이석용 외 3인,앞의 책,23면.

39)JayeEllis,"FisheriesConservationinanAnarchicalSystem:A ComparisonofRational

Choice and ConstructivistPerspectives",JournalofInternationalLaw & International

Relations,2007.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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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공해상 漁撈의 자유는 1958년「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41)제2조

에서 공해의 자유가 어업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해양에 대한 관습법의 일부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42)또한 1982

년의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도 명시된 공해의 자유중 하나이다.“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공해의 자유

는 이 협약과의 국제법상의 기타 규칙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서 행사된

다고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장 (공해)제2절(공해생물자원 관리 및 보

존)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공해상의 어업은 Grotius가 “자유해론

(MareLiberum)”에서 해양의 자유를 주장한 이래로 “어업자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수요

의 확대,어업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현상이 심화

됨으로써 어업자원의 감소 및 고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되

었다.또한,유엔해양법협약은 EEZ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공해어장

이 폐쇄하거나43)특정어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44)수준으로까

지 진전되었다.이제는 공해어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

니라 어족자원보존관리와 자원의 이용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관리 하에 상대적인 자유로 변화된 것이다.45)

40)「유엔해양법협약」제91조.

41)ConventionontheHighSea,enteredintoforce30Sept,1962,450UNTS82,123UST2312,

TIAS5200.

42)Thepreambletothe1958Conventionnotesalsothattheprinciplesinthistreatywere

adoptedas"generallydeclaratoryofestablishedprinciplesofinternationallaw",SecondUN

CLOSOR135(1958).

43)베링 공해어장에 대한 2년간의 모라토리움 시행이 그 예이다.

44)예를 들면,1989년 12월 22일의 유엔총회 의결 44/225에 의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

된 오징어 유자망어업이 있다.

45)박종성 교수는 통제받는 공해어업제도를 일컬어「NeoMareLiberum」이라고 표현하였다.박

종성,앞의 책,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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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규범

제1절 일반적 국제수산규범

1.1958년 어업 및 공해생물보존에 관한 협약

1950년부터 유엔의 국제법위원회는 해양법의 법전화작업을 진행하였으

며,1956년에는 해양법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UN해양법회의가 개최되어46)4개의 해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그 중

에서「어업 및 공해생물보존에 관한 협약(TheConvention on Fishing

andConservationofLivingResourcesoftheHighSeas)」은 자원보호

를 위하여 연안국에 의한 공해어업규제의 기본원칙을 나타낸 협약이다.

동 협약은 공해에서의 어업권을 협약의 의무에 의하여 통제받도록 하는

것과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서의 어족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어업권이 포함

되었다.또한 연안국이 영해에 인접한 수역에서는 연안국에 의한 공해수역

에서의 어업과는 관계없이 생물자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한 이익을

가진다.공해에서의 전통적인 어업자유를 수정하여 당사국들에게만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공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권리는 이 협약의 규정에서 마련

하고 있는 연안국의 이익과 권리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47)그러나 동 협

약은 대단히 한정된 보존개념을 채택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

하여 대상어족이나 적용지역에 대한 문제를 불명확한 채로 남겨두고 있다.

46)M.Dahmani,TheFisheriesRegimeoftheExclusiveEconomicZone(Dordrecht:Martinus

NijhoffPublishers,1987),p.34.

47)1958년「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협약」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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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엔해양법협약 체제

(1)1982년 UN해양법협약

1982년「유엔해양법협약(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

Sea)」은 연안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의 인접수역에서

의 생물자원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동 협약상 정착성어족을 포함한 EEZ에서의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의 측면은 1958년 대륙붕 협약에서의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같다.EEZ의 법적 성질은 연안국이 자원에 대

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영해와 같고,항해․통신 등

에 대하여는 공해와 같게 되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는 특수한 수역으로,

EEZ에서 연안국은 그 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48)동 협약에서 경계왕래성어종49)

과 고도회유성어종50)의 보존과 관리는 당사국간의 지역수준에서 협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995년 유엔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어족자원의 감소 및 환경보호차원의 생물자

원에 대한 보존의 인식이 확산되고 공해에서의 남획 및 어업자원을 둘러

싼 국제사회의 분쟁이 빈발하게 되자,1992년 6월에 리우(Rio)환경회의에

서 공해상의 어족자원 보존조치를 위한 정부 간 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리우 지구정상회담에 참석한 대표들은 협상에서 경계왕래 및 고도회

48)1982년「유엔해양법협약」제56조 제1항.

49)Ibid.,제63조.

50)Ibid.,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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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어종에 대한 해양법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이란 관점에서 UN

후원하의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여,1993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본회의 및 수차례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51)이 회의의 결과,전문

과 50개 조문 및 2개의 부속서로 된「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1982.12.10UN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협정(Agreementfor

theImplementationoftheProvisionoftheUnitedNationConventionon

theLaw oftheSeaof10December1982RelatingtotheConservation

andManagementoftheStraddlingFishStocksandHighlyMigratory

Fish Stocks.1995 :약칭,유엔공해어업협정이라 함(UN Fish Stock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은 어족자원의 보존관리조치와 관련하여,어족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상태가 확인될 경우에 예방적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하고,어족의 서식

범위를 고려하여 공해와 경제수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52)이러한 보존조치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설정 및 시행토록 하고 지역

기구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개방되도록 하였다.기국의 의무

와 관련하여,공해상 자국 선박이 지역기구의 보존조치를 준수토록 조치하

고 위반어선의 처벌 및 그 결과를 관련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보존

관리조치의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서 회원국은 공해상 타국 선박을 승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53)

동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미비점으로 제기된 경계왕래어족 및 고

도회유성어족에 대한 국제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큰 의의가 있으며,동 이행협정으로 종전의 공해자유의 개념은 제한되었

고,지역수산기구내에서 제3국의 공해상 승선검색을 허용하는 제도는 전통

적인 기국관할의 원칙이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54)

51)李鏞逸,“관할구역내의 서식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UN회의 동향”,「국제법평론」,제2

호,국제법출판사,1994,141-143면.

52)수산청․한국원양어업협회,「유엔 공해어족 보존관리협정 채택 및 대책」,한국 수산청,1995,

47-55면.

53)위의 資料,69-87면.

54)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부적절성 때문에 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2008년 2월 1일 비준하였다.최



- 26 -

3.FAO수산위원회

(1)1995년 책임 있는 수산규범

1995년 10월 제28차 FAO 총회에서「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규범

(The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이 채택되었는데,동

규범은 FAO 회원국뿐만 아니라,비회원국,지역기구,비정부기구(NGOs),

어업단체,어업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책

임 있는 수산업 규범은 유엔해양법협약,FAO의 편의치적선금지협정,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과 함께 앞으로의 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2)국제행동계획(TheInternationalPlanofAction)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이 설정한 목적

과 구조 하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그것은「연승어업

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TheInternational

PlanofActionforReducingIncidentalCatchofSeabirdsinLongline

Fisheries)」,「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The International

PlanofActionfor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Sharks)」,「어

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TheInternationalPlanofActionfor

theManagementofFishingCapacity)」,「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PlanofActionto

Prevent,Deter,and Eliminate Illegal,Unreported,and Unregulated

Fishing)」등 모두 4가지가 있다.

  1997년 FAO어업위원회(COFI)는 일부 문제들을 책임있는 수산업규범에

종화,“WCPFC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제도에 관한 연구”,「해사법연구」,제20권,제1호,한

국해사법학회,2008.15면 주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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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별도의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여 1998년 FAO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정부간 회의를 2차례 개

최하여 마침내 1999년 2월 제23차 FAO회의에서 수산위원회는「연승어업

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상어의 보존관리

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

게 되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

획」은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채택되어진 문서이다.2000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던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된 초안은,2000년 9월

과 2001년 2월 로마 FAO본부에서 개최된 기술협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되

었으며,드디어 2001년 3월 FAO는 총의에 의하여 IUU어업에 관한 국제행

동계획을 채택하게 되었다.55)

1)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바닷새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상업 연승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포획

되고 있으며,바닷새 우발포획이 발생하는 주요 연승어업으로는,일부 특

정 수역에서의 참치,갈치,그리고 새치(billfish)연승 어업,남태평양 파타

고니아 이빨고기,그리고 북태평양(태평양과 대서양)의 넙치(halibut),대구

류(black cod,pacific cod)그랜드 넙치(halibut),대구류(cod,haddock

ling)등이다.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희생되는 바닷새로는 남태평양의 신천

옹(albatrosses)과 바다제비(petrels)북대서양의 북쪽 풀마갈매기(northern

fulmas)이며,북태평양에서는 신천옹과 갈매기(gulls)및 물마갈매기이다.

이와 같은 바닷새의 우발포획은 어업생산성과 수익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쳐 이미 오래 전부터 우발포획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1992년 23개회원국에 대하여,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회원국인 일본,호주,뉴지랜드는 1994

55)「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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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미국은 1997년에 바닷새 우발포획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를 채택하

여 왔으나 이를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었다.56)발단은 연승어업시에 바닷

새의 우발적 포획 그리고 우발포획이 바닷새 개체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목하여,1997년 3월 COFI(FAO수

산위원회)는 제22차 회기에서 바닷새 우발포획을 감축하기 위한 전문가자

문회의를 특별 기금을 이용하여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그로써 연승어업

시 바닷새 우발포획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EABIRDS)은

1998년 3월 25-27일 도쿄에 있었던 기술실무그룹회의,1998년 10월 26-30

일 열렸던 어획능력,상어어업 및 연승어업에서 바닷새 우발포획에 관한

자문회의,그리고 1998년 7월 22-24일 로마에서 열렸던 준비회의를 통하여

개발되었고 1999년 2월 19일 COFI에 의해서 채택되었다.57)

 IPOA-SEABIRDS는 자율적이다.이는 책임수산업규범의 범위내에서 작

성되었으며,이는 자국 혹은 외국어선으로 연승어업을 하는 수역의 국가

그리고 공해와 다른 나라 EEZ에서 연승어업을 하는 국가에 적용된다.

IPOA-SEABIRDS의 목적은 바닷새 우발포획으로 일어나는 연승어업에

서 바닷새 우발포획을 줄이는 것이며,이는 책임수산업규범의 기본구조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강제력없는 자율적 규범이다.모든 관련 국가에 이를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특히 자국 혹은 외국어선으로 연승어업을 하는 수

역의 국가 그리고 공해와 다른 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연승어업을

하는 국가에 적용된다.58)

IPOA-SEABIRDS이행에 있어서 각국은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

다,이러한 활동은 관련있는 국제기구와 적절한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하

며,연승어업을 하는 각국은 바닷새 우발포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연승어업시 바닷새 우발포획을 감축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NOPA-SEABIRDS)을 채택해야 한다,국가행동계획을

56)「TheInternationalPlanofActionforReducingIncidentalCatchofSeabirdsinLongline

Fisheries」Art1-5.

57)Ibid.,Art6-7.

58)Ibid.,Art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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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때 지역 관리기구가 획득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59)

2)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어민들은 수세기 동안 연근해에서 지속적으로 상어를 잡아왔으며 지금

도 잡고 있다,그러나 최근 몇 십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시장

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한 조업수역이 확장되어 상어의 어획

노력 및 생산량 증대를 초래하게 되었다.그 결과 여러 수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일부 상어 어종들의 멸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게 되었다.이

러한 우려에 따라 일부 국가는 상어 어획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계획은 입어통제,상어 부수어획(by-catches)감소와 상어의

완전 이용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다.그러나 공해

를 포함한 상어의 광범위한 분포와 많은 종들의 장거리 회유성을 고려할

때,상어관리계획에 관한 국제협력과 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상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국제관리체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60)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해양개발위원회(ICES),대서양참치보존위

원회(ICCAT),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서아프리카소지역수산위원회

(SFCWCS), 라틴아메리카수산개발기구(LAOFD),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그리고 해양수산프로그램태평

양위원회(OFPPC)는 회원국들이 상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촉구

하도록 독려해 왔으며,지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61)

상어의 어획량 증가와 그러한 증가가 상어 개체군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여,1997년 3월 22차

FAO 수산위원회(COFI)는,특별 기금을 이용하여 전문가자문회의를 구성

하여 차기회의에서 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의 지침을 개발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9)Ibid.,Art12.

60)「TheInternationalPlanofActionfor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Sharks」Art5.

61)Ibid.,Ar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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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HARKS)은

1998년 4월 23-27일 도쿄에서 열렸던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실무그룹

회의,1998년 10월 26-30일 로마에서 열렸던 어획능력관리와 상어어획 및

연승어업에서의 바닷새의 우발포획에 관한 실무작업회의,그리고 1998년 7

월 22-24일 로마에에서 열렸던 준비회의를 통하여 마련되어 1999년 2월19

일 FAO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62)

IPOA-SHARKS는 자발적인 규범이며 상어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장기

간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IPOA-SEABIRDS와

마찬가지로 책임수산업규범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만들어 졌으며,

IPOA-SHARKS는 목표와 비목표어업 양쪽을 망라한다.상어행동계획의

지도원칙은 상어포획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상어관리에 참여하여야 하

고,상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 전략은 예방적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자

원의 총어획사망률을 지속적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며,관리보존의 목적

과 전략은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저소득,식량 결핍지역의 중요한 식량,

고용,소득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영양적,사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63)IPOA-SHARKS는 상어를 포획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와 공해

상에서 상어를 어획하는 국가에 적용된다.자국 어선이 직접적,간접적으

로 상어를 어획하는 국가는 상어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을 채택하여야 하고.상어계획을 수립할 때,소지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의 경험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각국은 각자의 상어계획을 수립,이행,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국가는 2001년 COFI회의 시까지 상어계획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어계획수립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획되는 상어자원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64)

62)Ibid.,Art7-8.

63)Ibid.,Art12-15.

64)Ibid.,Art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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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획관리능력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1997년 회의에서 FAO 수산위원회(COFI)는 FAO가 어획능력문제를 다

루도록 요청하여 1998년 4월 15-18일 사이에 미국 라졸라(Lajolla)에서 어

획능력관리에 관한 기술작업반회의를 개최하고 1998년 7월 22-24일 사이

준비회의에 이어,1998년 10월 26-30일 로마에서 어획관리능력에 관한 국

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과잉어획능력은 과잉어획,해양수산자원의 악화,잠재적 식량생산감소

및 심각한 경제적 낭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문제로,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맥락에서 세계의 과잉어획능력문제가 국제사

회의 주요한 관심사이다.동 행동계획에서는 각국이 과잉어획능력을 예방

하거나 제거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어획노력수준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5)끝으로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제4장에서 후

술하겠다.

65)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의 어획능력 평가의 수행과 어획능력감시역량의 개선,어획능

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계획과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연안어업에 대한 긴급조치의 준

비와 이행,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어획능력관리의 개선을 위해 지역수산기구와 관련 제도의

강화,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주요 경계왕래성어족,고도회유성어족대상 어업 및 공해상어업에

대한 긴급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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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적 국제수산규범

1.태평양

(1)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66)

베링해는 미국과 소련의 200마일 EEZ수역으로 둘러싸인 공해수역으로,

한국․일본․중국․폴란드 등의 어선들이 명태를 주된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을 행하여 왔다.미국은 공해의 명태자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어업자원

보존관리법67)을 제정하여 북태평양 어업관리평의회로 하여금 근해수산자

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1982년에는 미국과 소

련의 주도하에 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68)

동 협약은 규제대상어종을 명태로 한정하고,협약해역을 베링해로,규제

대상은 트롤어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하였다.69)당사국들은 베링해 명태자

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

고,협약의 목적을 협약 해역 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한

국제제도를 창설하였다.최대지속적생산양(MSY)수준으로 자원을 유지하

며,명태 및 관련자원에 관한 사실적 정보의 수집과 검토에 협력하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70)또한,협약당사국들은 명태자원 및 협약의 적용대상 생

물자원의 과학조사활동에 대한 협력의무와 어획량,어획기 및 어장 등에

66)「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1982InternationalConventionfortheConservation

and ManagementofAlaska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Bering Sea)」:

발효일은 1995년 12월 8일.우리나라는 1996년 1월 4일(조약 제1315호)가입.

67)FisheryConservationandmanagementActof1976(FCMA).

68)1988년에 미국과 소련間 수산자문위원회는 북태평양에 있어서 溯河性魚類의 관리에 관한 협약

초안을 준비하기로 하고,1990년 3월 동 위원회의 제3차 회기에서는 쌍무협정 형태의 협약초안

을 완성하고,동 초안을 수정을 가하여 1994년 2월 11일에 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이 채

택되었다.

69)「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제1조.

70)Ibid.,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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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며,71)자국적의 어선으로 하여금 협약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72)

최근,동 협약체제에서 논의되는 주요사항은 허용어획량(AHL)및 국별쿼

터(INQ)설정,중부 베링해 명태의 연령,性구성 등 자원구조 및 계군분류

(DNA 분석),협약수역에서 명태와 해양동물간의 포식 및 피포식 관계 등

의 연구활동 등이다.

(2)남태평양포럼 수산협약73)

남태평양 포럼은 이 지역 독립국가들의 공통문제를 협의하는 비공식협

의체로서 1973년에 남태평양 경제협력국74)을 설립하였다.이 기구가 주관

하여 1978년에 남태평양 포럼 수산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남태평양 포럼 수

산기구(FFA)가 1979년 설립되었다.75)

동 협약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EEZ내에서 참치류를 어획하는 원양

어업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의 형성을 목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국가들이 이들 수산자원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며76),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관리해역을 설정

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7)

동 협약은 산하기관으로서 포럼 수산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이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78) 포럼 수산위원회(Forum

FisheriesCommittee)의 기능은 수산업 관리에 관한 지역 간의 협력 및

71)Ibid.,제10조.

72)Ibid.,제11조.

73)「남태평양포럼 수산협약(TheSouthPacificForum FisheriesConvention)」:1978년 7월 10일

채택,1979년 8월 9일 발효.

74)SouthPacificBureauforEconomicCooperation.

75)ChiyukiMizukami,"FisheriesproblemsintheSouthPacificregion",MarinePolicy,March

1991,pp.111-113.

76)「남태평양포럼 수산협약」,전문.

77)Ibid.,제5조.

78)Ibid.,제4조 제2항.



- 34 -

정책의 조정,원양어업국과의 관계에 대한 협력,감시 및 규제의 시행에

관한 협력,수산물의 가공에 관한 기술협력,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협력,

타회원국 EEZ내의 어업에 관한 협력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79)

(3)북태평양 소하성어족 보존협약(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캐나다,일본,러시아,미국의 4개국을 원체결국으로 하여 1993.2.16에

설립되었는데,그 목적은 북태평양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및 자원보존을 위한 것이다.

북태평양 소하성어족보존협약80)은 기존의 북태평양 공해어업협약과 일

본-러시아 어업분야 협력협정을 통합하여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관리체제

로 전환한 것이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북태평양산 소하성어류가 주로 이들 4개국 하천

수역에서 기원하여 북태평양해역에서 혼합되어 서식하기 때문에 이 어류

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이 4개 기원국에 있음을 인정하고,기원국들은

이 어류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조성과 과학조사 등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적용지역은 기원국 EEZ이원의 북위 33도 이북의 북태평양 공

해이며,81)대상어종은 북위 39도 이북의 200해리 이원 수역에서 소하성 어

족 및 관련 어종82)의 보존조치를 수립하고 협약 위반에 대한 검색,나포

등 협약이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79)ChiyukiMizukami,op.cit.,p.113.

80)「북태평양 소하성어족 보존협약(ConventionfortheConservationofAnadromousStocksin

theNorthPacificOcean)」:1992년 2월 11일 채택,1993년 2월 16일 발효.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25일(조약 제1692호)가입.

81)Ibid.,제1조.

82)Chum salmon Oncorhynchus keta, Coho salmon Oncorhynchus kisuPink salmon

Oncorhynchus gorbuscha, Sockeye salmon Oncorhynchus nerka, Chinook salmon

Oncorhynchus tshawytscha, Cherry salmon Oncorhynchus masou, Steelhead trout

Oncorhynchusmy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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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수역 내에서는 소하성어류의 과학조사 목적 이외의 직접어획을 금

지함과 동시에 부수적 어획의 극소화 및 소하성어류의 불법거래를 방지하

고,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하

여 개별적․집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3)

(4)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종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onthe

ConservationandManagementofHighlyMigratoryFishStocksinthe

WesternandCentralPaciflcOcean)

중․서부태평양수역에서 참치를 비롯한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고위급회의이다.2000년 6월경에 지역수산기

구 설립을 목표로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및 관리협약(안)을 검토하고자 하

는 바,동 수역은 다른 어떤 어장보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참치어장이므

로 동수역에 대한 아국의 관심은 지대하다.협약안의 주요쟁점은 협정수역

의 범위,의사결정방법,위원회의 기능,이행 및 감시제도,채택 및 발효시

기 등에 관한 것이다.

(5)북태평양연안국수산회의(NorthPacificRim FisheriesConference)

태평양연안의 6개국(한국,일본,중국,미국,캐나다,러시아)간 수산분

야 정책협의를 통해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직은

비상설회의로서 미국의 알래스카 대학의 주관으로 개최국의 수산당국과

협의하여 매 2-3년마다 개최한다.본회의는 각국 고위수산당국자간 정책

협의회이다.

83)Ibid.,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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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서양

(1)북대서양자원의 관리

UN해양법협약 제63조 제2항이 규정하는 EEZ경계내외 분포자원의 보존

관리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에는 북동대서양 어업에 관한 장래의 다자간 협

력협약84)과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협약85)이 있다.동 협약들은

어족자원의 개발규제와 자원보존을 위한 지역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동대서양의 수산자원개발에 관한 지역협력체제로서는 1946년의 어구

의 강목규제 및 어획물체장제한에 관한 협약86)이 있었다.그러나 동 협약

에 의한 만족할만한 어로행위규제가 불가능하여 1959년에 새로이 북동대

서양 어업협약87)을 체결하고 연안국의 EEZ선포와 더불어 1980년에 현재

의 협약으로 개정하였다.

동 협약의 적용해역은 발틱해와 지중해를 제외한 연안국 관할 해역 이

원의 북동대서양 공해로서,88)협약해역에 적용되는 규칙은 연안국 관할해

역에 적용되는 규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규제대상어종은 해양포유동

물,정착성어종,고도회유성어종,소하성어종을 제외한 협약해역내의 모든

수산자원이다.89)

북서대서양에서는 1949년의 북서대서양 어업에 관한 국제협약90)을 통해,

북서대서양 어업국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산자원의 연구와 어업규제활동

84)1980「ConventiononFutureMultilateralCooperationintheNorth-EastAtlanticFisheries」

85)1978「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utureMultilateral

CooperationintheNorth-WestAtlanticFisheries)」:발효일은 1979년 1월 1일.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조약 제1206호)가입.

86)1946ConventionfortheRegulationoftheMeshesofFishingNetsandtheSizeLimitsof

Fish.

87)1959「북동대서양 어업협약(TheNorth-EastAtlanticFisheriesConvention)」

88)1959「북동대서양 어업협약」제1조 및 제5조.

89)Ibid.,제1조.

90)1949「북서대서양 어업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NorthwestAtlantic

Fish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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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EEZ제도의 정착에 따라 1978년에 현재

의 협약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수산위원회를 해체하고 북서대서양어업국

제위원회91)가 설치되었다.

동 협약은 북서대서양 전 해역에 적용되지만,공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원보존조치들은 연안국 관할해역 내에 적용되는 보존조치와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동 협약상 북서대서양 수산기구는 연안국의 관할해역에 대하

여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어업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관하여 권고

를 할 수 있으며,그 규제대상어종은 연어,참치류,고래류,대륙붕의 정착

성어종을 제외한 협약해역내의 모든 수산자원이다.92)

(2)대서양 참치보존협약93)

1966년 대서양 참치보존협약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유엔 회원국과

유엔 전문기구로 한정하고94),그 외의 유엔 비회원국과 국제기구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95)

동 협약은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96)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위원회의 목적은 대서양 참치 자원의 MSY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자원의

MSY 수준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97)적용수역은 대서

양과 그 인접해역으로 하고 있는데,대서양연안 회원국의 영해,EEZ,대서

양공해를 포괄한다.또한,협약은 ICCAT회원국으로 하여금 자원보존조치

91)북서대서양어업국제위원회(InternationalCommissionfortheNorthwestAtlanticFisheries:

(ICNAF).

92)Ibid.,제1조.

93)「대서양 참치보존협약(TheInternationalConventionfortheConservationofAtlanticTuna

s)」:1966년 5월 14일 채택,1969년 3월 21일 발효.우리나라는 1970년 8월 28일(조약 제353호)

가입.

94)Ibid.,제14조.

95)Ibid.,제11조 제3항.

96)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CommissionfortheConservationofAtlanticTunas:

ICCAT).

97)「대서양참치보존협약」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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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공해에서의 국제

적인 이행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8)

3.인도양 및 남극

(1)인도양 참치위원회협약

동 협약99)은 1993년 11월 25일,로마에서 채택되고 1996년 3월 27일 발

효되었는데,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양 참치위원회가 설립되었다.회원국은

한국,일본,EC,호주 등 15개국으로 우리나라가 1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동 위원회의 협정을 발효시킨 협약이다.동 협약의 대상수역은 인도양의

FAO 통계수역 51및 57수역과 남극수렴선 북쪽의 인접수역을 포괄한

다.100)동 협약은 자원의 MSY 수준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며,

공해에서의 국제적인 이행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101)동 협약의 현안사항은 자원보존․관리에 관한 결의 및 권고사항 협

의,자원평가를 위한 과학위원회 보고서 검토,사업계획 및 예산협의,어종

별 쿼터 적정배분,FAO 어획능력관리에 따른 국별 행동 계획수립 및 편

의국적선 조업규제를 강화하는 문제 등이다.

(2)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197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국가들에 의한 남극대륙 및 주변 해역의 적극

적인 과학탐사결과로 물개 이외의 남극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가능

성은 남국조약협의 당사국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98)Ibid.,제9조 제1항,제3항.

99)「인도양 참치위원회협약(AgreementfortheEstablishmentoftheIndianOceanTuanCommissio

n)」,한국은 1996년 3월 27일(조약 제1332호)가입.

100)Ibid.,제2조.

101)Ibid.,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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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극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8차 남극조약협의회(197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80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13개

국과 서독 및 동독 등 15개국에 의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102)이 채

택되었다.

<그림1>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협약수역

자료:ccamlr.org.

이 협약은 남극대륙 및 그 주변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자원,

즉 어족,갑각류 및 조류 등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

을 두고 있다.또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협약과는 달리 광

102)「CommissionfortheConservationofAntarcticMarineLivingResources」:동 협약의 회원

국은 칠레,아르헨티나 등 23개국이고,주요활동은 남극해양생물의 어획 및 조사가 협약의 목적

에 부합되게 행해짐을 확보,보존조치의 채택,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촉진 및 자료배포,

어획증명제도 등이다.우리나라는 1985년 4월 28일(조약 제860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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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여 남위 60도 이남지역은 물론 남극수렴선(AntarcticConvergence

Line)까지 확대되어 있다.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남극생물자원을 합리

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생태계 접근방법

(Ecosystem approach)”을 원용했다는 데에 있다.

제3절 특별 국제수산규범

1.남극물개보존협약

1972년 남극조약체제 원서명국 12개국의 서명과 이들 7개국의 비준을

얻어 1978년에 발효된 남극물개보호협약103)은 남극권내에 서식하고 있는

6종류의 물개를 보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전문과 16개조 및 부속

서로 구성되어 있으며,6개 종류의 물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04)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체제와 같이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이고,당사

국은 국내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105)동 협약의 부속서에는 포

획허용한도,보호종,금획기와 포획기,포획구역,물개보호구역,정보의 교

환 및 포획방법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명시하였다.106)

2.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for the

RegulatonofWhaling:ICRW )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본 협약과 부표(Schedule,협약의 시행령)

103)1972「남극물개보호협약(TheConventionfortheConservationofAntarcticSeals)」.

104)Ibid.,제1조.

105)Ibid.,제2조.

106)Ibid.,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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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국제포경규제협약을 체결하여 포경행위를 규제하게 되었다.미

국,영국,호주,프랑스,네덜란드,칠레,페루,아르헨티나,덴마크,브라질,

캐냐,뉴질랜드,러시아,남아연방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1949년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Whaling

Commission:IWC))가 구성되어 고래자원의 연간 포획쿼터의 설정,포경

관련 연구,조사를 통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

을 도모하는 것으로 협약부표에 등록된 고래종의 포획을 규제하고,자원

및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고래에 관한 생물학적 조사․번식․분포․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사무국은 영국 캠브리지에 있다.

1982년 제34차 국제 포경위 총회의 결의에 따라 86년부터 전 세계의 상

업포경이 금지되었다.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29일에 동 기구에 가입하여

1982년에는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의 금지결정을 수용하였다.동 협약

에서는 혼획고래에 대한 통계작성,고래자원 평가를 위해 매년 고래자원조

사를 실시중이고,현안사항은 상업포경 재개여부이다.

 2009년 5월 현재 8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107)매년 회원국을

돌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005년 57차 연례회의가 우리나라 울산에서

개최된바 있다.

107)http://www.iwcoffice.org/commission/membe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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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해어업의 규제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는 공해어업의 자유를 향유하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108)조업국이 스스로 공해조업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공해조업의 일반적인 의무,연안국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한다.또한

공해조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FAO수산위원회에

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규범,국가행동계획 등이 있다.이를 공해어업의

규제적 측면에서 보면 선적국의 의무,어획능력의 제한,이행 및 감시,불

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절 선적국의 의무

1.자국 선박의 관리의무

공해상 선박을 배타적으로 관할하기 위하여 선박의 국적(nationalityof

ship)109)을 부여하는데,선박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를 선적국이라 한다.본

래,국가관할권이란 국제법이 법률주체인 국가에 부여하는 법적 권한으로

서 국가는 이것에 기초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공해상

선박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도 국제법에 근거하고 그것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며,선박과 국가 간에는 진정한 연계110)가 있어야 한다.어업자원의

108)「유엔해양법협약」제116조.

109)D,P,O'Connell,"TheinternationalLawoftheSea,"(Oxford:ClarendonPress,1984),Vol,

Ⅱ.p,751.:D,P,O'Connell에 의하면,이 용어는 1826년 초부터 쓰였는데 법적의견(legal

opinions),외교문서(diplomaticcorrespondence),다자 및 양자조약(multilateralandbilateral

treaties),포획규정(prizeregulations),법전편찬(codification)및 국제사법재판소와 사법적 전문

용어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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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채택하였을 때,이를

여하히 실행해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전통적으로 선적국주

의가 적용되는 공해어업은 공해에서 어업자원의 보존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이는 유엔공해어업회의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111)

여기서 유엔공해어업협정은 공해에서의 선적국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면

서 선적국의 자국 어선에 대한 통제 의무를 강화하여 자원관리 조치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즉,선적국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 대

해 당해 지역의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저

해하는 여하한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만약 그러한 선

박에 대해 실효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조업허가를 하여야

만 하며,112)자국어선에 대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국내입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적국이 자국 선박에 취하는 조치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

적 차원에서 합의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른다.이에 어업면허,허가 및

인가를 통하여 공해상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적국의 의무를 완수하기

에 충분한 조건을 부과한다.허가받지 못한 선박이 공해조업을 하거나 또

110)최종화,앞의 책,129면.:“진정한 연계(genuinelink)의 개념은 1955년 ICJ의 “노테봄사건

(Nottebohm Case)”판결에서 “국적의 존재는 그 개인과 국가 간에 사실상의 실효적 관계(real

andeffectivelink)즉 genuineconnection이 기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데서 유래하며,이 판

결의 영향을 받아 ILC가 해양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개념을 도입하였다.“노테봄사건

(Nottebohm Case)”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독일인 Nottebom은 Liechtenschtein에 귀화한 일이

있는데 1949년 과테말라는 그를 독일인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 하였다.

Liechtenschtein은 국적국임을 근거로 외교적 보호권에 의해 Nottebom의 재산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국적의 존재는 그 개인과 국가 사이에 사실상의 결합관계(factuallink)가 결여되어 있으므

로 귀화국의 보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Nottebohm Case(1955)ICJRep,p.4.;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서울 :21세기북스,2004),615면.

111)홍성걸,김선표,“새로운 공해어업질서와 우리의 대응”,「해양정책연구」,제15권 제2호,한국해

양수산개발원,2000.168면.

112)유엔해양법협약은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link)”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따라서,유엔공해어업협정상 선적국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에 만 자국 등록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91조의 규정을 어선부분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유엔공해어업협정」제18조 1-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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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조건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반할 시 공해상 조업행위를 금지한다.

공해조업 선박은 허가증을 항상 선내에 비치하고 검색관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도록 하며,자국 선박의 타국 관할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공해조업이 허가된 선박은 기록부를 작성

하여,직접적 이해 당사국의 요청시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내법을 고려

하여 기록부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다.FAO의 “어선 표시 및 증명에 관

한 표준 명세서”113)와 같은 통일되고 국제적으로 식별 가능한 선박과 어

구 표시제도에 따라,어선 및 어구의 정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선박의

위치,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어획노력량 및 기타 조업관련 자료를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적 자료수집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적시에 보

고토록 요청한다.또한 옵서버 프로그램,검색제도,하역보고,전재감시와

양륙 어획물의 시장통계의 감시 등을 통해 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

을 검정한다.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감시,통제 및 감

독체재가 시행중인 경우에는 자국 선박에 부과하는 제반 조치가 동 체제

와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114)

2.보존관리조치의 준수

오래 전부터 어업은 인간에게 식량공급원 이었으며 어업활동에 종사하

는 사람들에게 고용기회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그리고 해

양자원은 무제한적으로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제2차 대전

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어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형 어선단이

출현하여 대량어획이 가능하게 되면서 해양자원의 무한성은 빛을 잃게 되

었다.이에 따라 해양자원도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

다.이 과정 속에 1982년 유엔해양법 채택은 연안국에게 200해리 배타적

113)이는 FAO-COFI에서 “GlovalRecordofFishingVessels,RefrigeratedTransportVessels

andSupplyVessels"란 전지구적 및 지역적 차원의 활동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다.

114)「유엔공해어업협정」제18조 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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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EEZ)을 인정하게 되면서,세계 주요어장의 90%를 차지하고 있

는 각국의 EEZ내 수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

였다.

그러나 포괄적인 국가관할권은,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

한 개발보다도,각국의 EEZ내 수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 세계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따라서 보존과 환경적 고려를 포괄하는 새로운

수산관리 방법을 시급히 요구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3월

FAO 수산위원회(COFI)는 제19차 회의에서 FAO가 책임성 있고

(responsible),지속적인(sustained)수산업을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다.뒤이어 1992년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책임

있는 수산규범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ConferenceonResponsible

Fishing)에서 FAO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행동 규범을 준비

할 것을 요구하였다.FAO의 집행부는 이러한 문서에 부합하고 비강제적

인 방법으로 보존 관리 및 모든 수산업 발달에 적용 가능한 원칙과 기준

을 수립하는 보편적 책임 있는 어업 규범을 마련하였다.책임 있는 어업

행동규범은 1995년 10월 31일 FAO의 제2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

었다.115)

동 행동규범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며 그 자체의 구속력은 없다.그러

나 동 규범은 성격상 자율적이지만,이 행동규범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어업

관련 규정과 공해어업이행협정,FAO의 준수협정 등 국제법의 규범들도

포함하고 있다.특히 FAO의 준수협정은 동 행동규범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당사국간에 체결된 기타 강제성 있는 법률적 문서에 의해

강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거나 이미 그러한 효과를 가진 조항도 포함된다.

이 협정의 지리적 적용범위는 전 지구적이다.그 행동주체는 FAO회원국

115)「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preface.해양수산부,「책임 있는 수산업규범 및

기술지침」1998,6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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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회원국,어업실체(fishingentities:예,대만),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를 불문하고 소지역적,지역적,세계수산기구,수산물과 수산제품의 가공과

판매,무역과 조업활동,양식업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친다.

또한 동 규범은 모든 수산물의 보존 관리 및 개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

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16)

본 규범의 목적은 책임 수산과 어업 활동,국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의 확립,법적 제도적 기구 설치 및 국제 협정의 이행지침의 제공,식

량 안보와 품질보장,수생 환경의 보호,수산제품의 교역을 촉진하고 나아

가 수산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행동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본 규범은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에 부합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또한 공해어업협정 및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하여 여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특히,1992년 칸쿤선언,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17

장 및 기타 관련 선언 및 국제적인 문서에 비추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117)

FAO의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조업실체 및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를

불문하고 관련 소지역적,지역적,지구적 기구와 수산자원의 이용,보존 관

리와 어류 및 수산제품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본 규범에서 제시

된 목적과 원칙의 성취와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FAO는 본 규범의 적

용과 이행 및 수산업에 대한 효과를 감시하고,이를 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야 한다.본 규범의 일반원칙은 국가 및 수중생물자원 이용자는 수중생태

계를 보존하여야 한다는데 있다.조업의 권리는 수중생물자원의 효과적 보

존과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반한다.수

산업 관리는 수산자원의 품질,다양성,이용도가 유지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식량안보,빈곤퇴치 및 지속적 개발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116)「FAO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Art1.

117)Ibid.,Ar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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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충분한 양의 어류자원의 다양성과 이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118)

관리조치는 목표어종의 보존뿐만 아니라,동일 생태계 내의 어종 및 목

표어종과 연관되거나 의존되어 있는 어종들의 보존도 보장하여야 한다.국

가는 과도한 어획 및 어획능력을 방지하여야 하며,수산물의 보존 및 관리

결정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방적 접근방법119)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또한

적정한 과학적 정보의 결여를 목표어종,연관어종,의존어종,비목표어종

및 그 환경을 위한 보존조치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산란장,채묘장,습지 등과 같은 연안생태계가 환경오염 및 무분

별한 연안매립 등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120)을 유지하고 어군구조 및 수중생태계 보존과 어류의

품질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정도로 선택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구

및 조업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국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또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수산물

의 관리,개발,국제적 공여와 원조에 관한 법과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

정에 산업계,어업노동자,환경 기타 이익단체의 효과적 참여와 협의를 장

려하여야 한다.재래식 및 소규모 수산업의 고용,수입,식량안보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식하고 어민 및 어업노동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여

야 한다.특히 생계형 소규모 및 재래식 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되,자국 관

할수역내 전통어장 및 자원에 대한 우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계

118)Ibid.,Art4.

119)예방적 접근방법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FAO에 의해 승인되었으나,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의제21」에서 그 개념이 분명해졌고,어류협정에 이르러 분명한 내용을 갖게 되었

다.이석용 외 3인,앞의 책,44면.

120)「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biodiversityConvention)」: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기구는 생물다

양성 문제에 관한 국제적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고,1988년,1990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작성되었고,그 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

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고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전문 42개조와 부속서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특정 종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다,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

존과 지속가능한 사용,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는데

있다.盧明濬,⌜國際環境法⌟,(서울 :博英社,1997),1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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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국가 및 수중생태계 이용자들은 쓰레기와

어류 및 비어류인 비목표 어종의 포획 및 연관종과 의존 종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각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고 어선

및 지원어선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수립하여

야 한다.어선 및 조업지원 어선에게 자국 기를 게양토록 허가한 경우에는

본 규범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어

류 및 수산제품의 국제교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기타 관련 국제

협정에 나타난 원칙과 권리,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국제어업분쟁

은 적절한 국제조약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적

기에 해결하여야 한다.121)

수산관리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최적이용이라는 목적을 촉진하며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

해 이용을 지속하는 수준을 말한다.국가 및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

구 및 약정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적정조치를

채택해야 한다.122)또한 모든 국가는 자국이 허가한 조업만이 수행되게 하

고 그러한 조업은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수산자

원은 회유성이라는 생태적 특성상,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역수산

기구를 통한 시행조치의 일관성 유지가 강조되고 있다.따라서 모든 국가

는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구가 취한 자원보존관

리 조치의 시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123)

위와 같은 사항들을 기초하여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의 특징을 정리하면,

121)「FAO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Art6.

122)Ibid.,Art7.:그러한 조치들은 (a)과잉어획능력을 회피되고,어류사용이 경제적인 생산성을

유지한다 (b)수산업계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책임수산업을 증진한다 (c)생계수산업,소규모 및

재래식 수산업을 포함한 어민의 이익을 고려한다 (d)수중서식처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보존

되고,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한다 (e)고갈된 어류는 회복되며,적절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회복한다 (f)인간활동의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교정한다

(g)공해,폐기,투기,유실되거나 폐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부수어획을 최소화하되,가능한 범

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어구 및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포함한다.

123)Ibid.,Ar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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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FAO 준수협정,유엔공해어업협정과 함께 국제어업질서의 근

간을 이루는 중요한 국제규범이며,자율적 국제규범이라는 점이다.즉 자

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발적(voluntary)성격의 규칙이다.그러나 해양법

협약상 어업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FAO 준수협정 등 국제법의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국제규범으로 어선의 어업,양식,가공,수산물 교역

등 어업전반에 걸쳐서 책임 있는 수산업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지

양해야 할 기본 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광범위한 적용대

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즉 FAO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지역기

구,비정부기구,어업단체,어업종사자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그리고

본 규범은 모든 국가와 수산업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실시와 효력발생

을 촉구하는 유력한 권고이다.또한 수산업 관련 국제질서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어업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공해조업

국가에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3.국제협력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지역수산기구의 경계왕래어종 및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 및 관리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적국과 관련국이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전통적인 선적국주의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선적국이 소속 어선들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활

동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또한 길이가 24m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동 협정의 여타 규정을 면제시

킨 경우에도 동 어선들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때 실효적 조치란 어선들이 국제적 보

존과 관리조치의 효율성을 해치는 활동을 중지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말

한다.124)

124)「FAO 준수협정」제3조 1항 :EffectiveMeasuresshallbesuchastoensuretha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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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떠한 당사자도 관계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자국 어선들이 공해상

에서 조업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의 구체

적인 조건에 따라 조업하여야 하며,당사국들은 그들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선적국과 어선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소속 어선이 동 협정상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소속 어선으로 하여금 공해상에서 조업활동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여서

는 아니 된다.이 규정은 이 협정의 핵심조항으로서 편의치적 (FOC :

FlagofConvenience)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해조업을 허가 받은 어선이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해상

조업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125)동 어선이 국적과 소유주가 바뀌

어도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한 어선은,조업허가 정지조치

가 종료되거나 최근 3년 내에 처음의 선적국으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한 적

이 있다면,재허가는 불가능하다.뿐만 아니라 동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공해상 조업허가를 받은 자국 어선들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기

록에 기입된 자국국적의 모든 어선이 “FAO 어선표시 및 식별을 위한 표

준설명서”에 따라 적절한 표시를 하고,126)특별히 조업구역,어획량,및 양

륙기록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이에 각 당사자는 동 협정에

위반하는 소속 어선들에 대하여 동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이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제재는 동 협정의 준수를

확보하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효과적일 정도

로 충분히 엄중해야 한다.선적국은 자국 어선이 공해에서 불법어업을 하

였을 경우,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심각한 불법어업의 경우에

는 어선의 조업면허의 거부,취소 및 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127)

동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공해상 조업허가를 받은 자국 어선들에 대하

fishing vesselceasestoengagein activitiesthatunderminetheeffectivenessofthe

International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

125)「FAO준수협정」제3조 2-4항.

126)Ibid.,제3조 5-6항.

127)Ibid.,제3조 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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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록보존의무128)와 그러한 정보129)의 제반 사항을 FAO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열거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은 FAO에 실시간

즉시 통고 되어,당사국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 협력의무를 부담

한다.130)당사자들은 협정의 비당사국에 대하여도 동 협정의 수락 및 협정

의 규정과 합치되는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또한 당

사국들은 비당사국 국적선들이 국제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저

해하는 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동 협정과 국제법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협력해야 한다.131)

또한 각국은 경계왕래어족자원과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을 위한 소지역

적,지역적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및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소

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경계

왕래어족자원과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을 위한 보존관리조치와 위반 혐의를

조사를 실시하는 선적국은 동 조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타국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모든 국가는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선적국의 합리

적인 요청을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32)

선적국은 다른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 하에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소지

역적,지역적 수산 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

다.조사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정보는 위반혐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에 제공되어야 하고,보존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정체를 규명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각국은 국내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조치 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를 타국의 검찰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을 설립하여

128)Ibid.,제4조.

129)그러한 정보는 모든 어선들에 대한,어선명,등록번호,이전에 사용되었던 이름(알려져 있는

경우),등록항구,국적 (종전국적 ;존재하는 경우)국제무선호출부호,선주의 이름과 주소,건조

장소와 시기,선박의 길이,종류,운영자(관리자)의 이름과 주소(존재하는 경우에),조업방식,선

박의 깊이,최대폭,총톤수,엔진의 마력수 등이다.

130)「FAO준수협정」제6조.

131)Ibid.,제8조.

132)「유엔공해어업협정」제20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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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33)

그리고 공해상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에 가담하

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동 선박의 선적국은 관련 연안

국의 요청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조사해야 한다.

선적국은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과 협력

해야 한다.또한 선적국은 연안국의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공해상의 동 선

박에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본 조항은 유엔해양법협

약 제111조의 추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의 회원국이거나 약정의 참가국인 당사국은 해당 기구나 약

정에 의해 설정된 보존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선박에 대

해 선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때까지 공해상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 하에 설립된 소지역적,지역적 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하

는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134)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은 직접 또는 관련기구를 통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경계왕래어족자원과 고

도회유성어족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능력과 이러한 자원에 대한 개도국 고

유의 어업 발전 능력 향상 및 이러한 자원에 대한 조업과 약정에 참여 가

능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는 재정지원,인적자

원개발 관련 지원,기술지원,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주선,자문과 상담지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업자료 및 관련정보의 수집,보고,증명,교환

및 분석을 통한 경계왕래어족자원과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개선,자원평가와 과학적 조사,지역적 차원의 훈련 및 능력배양,

국별,지역별 옵서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기술과 장비

를 포함하여 감시,통제,감독,준수 및 집행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

다.135)

133)Ibid.,제20조 3-5항.

134)Ibid.,제20조 6-7항.

135)Ibid.,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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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획능력의 제한 및 관리

1.어획능력관리의 제한

책임수산업규범과 이 규범의 전반적 목적인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맥락

에서,세계수산업의 과잉어획능력 문제는 점증하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과잉어획능력은 무엇보다도 과잉어획,해양수산자원 질의 저하,잠재적 식

량생산 감소 및 심각한 경제적 낭비에 크게 기여하는 문제이다.「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The InternationalPlan ofAction forthe

ManagementofFishingCapacity:IPOA-Capacity)」은 1997년도의 마지

막 회기에서 COFI는 FAO가 어획능력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한 후 FAO는

1998년 4월 15-18일 사이에 미국 라조라(Lajolla)에서 어획능력관리에 관

한 기술작업반회의를 개최하였다,1998년 7월 22-24일의 준비회의를 거쳐

1999년 2월 19일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136)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도 다른 행동규범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규범이며,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의 기본구조 내에서 만들어 졌다.이 규정은 책임수산업규

범을 이행해야 하는 모든 국가의 서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국가 및 지역수

산기구는 이 문서를 국제법에 일치하게 그리고 관련기구 각자의 권한 체

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137)

본 국제행동계획의 시급한 목적은 국가와 지역기구가 2003년 늦어도

2005년까지는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어획능력관리를 세계적으로 달

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과잉능력문제에 직면한 국가와 지역수산기

구는 어획능력이 장기 지속적 결과의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우선 현재

의 수준에서 어획능력을 제한하고 이어서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

다.138)

136)「어획능력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IPOA-Capacity)」Art1-3.

137)Ibid.,Art4-5.

138)Ibid.,Art8.:이를 위해 각국은 (1)국가적,지역적,세계수준에서의 어획능력 평가의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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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획능력관리는 책임수산업규범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본 국제행

동계획은 각국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직접 또는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한

다른 적절한 정부기구와 협력하여 FAO를 통해서 이행되어야 한다.국가

및 지역계획에 근거한 어획능력관리는 2000년 말까지 평가 및 분석을 완

료해야 하고,2002년 말까지 관리조치의 채택,평가와 분석에 따른 조치의

주기적 조정의 3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국가와 지역수산기구는 이러

한 단계를 완료해야 하고 2005년까지 이 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한 보완조

치를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139)

각국은 2001년 말까지 긴급조치가 필요한 국내어업 및 어선단에 대하여

체계적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또한 각국은 같은 기간 안에 지역

적,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FAO와 협력하여)초국경적어류,경계왕래성

어류,고도회유성어류 및 공해어업의 어획능력에 대하여 유사한 사전 평가

를 조직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어업 및 어선을 확인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140)또한 각국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가별 계획을 개발하여 시행

하되,어획능력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감시하고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과

관리 목적 간의 불균형을 규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모든 국가는 2002년 말까지 국가별 어획능력관리 행동계획을 수립,

채택,공표해야 한다.필요시 어획능력과 지속적 차원에서 이용가능한 자

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어획능력을 감축하여야 한다.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별 계획이 불필요하다면 모든 국가는 어획능력 문제가 수산업 관리에

있어 현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여야 하며,모든 국가는 적

어도 4년마다 자국의 국별 계획 이행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41)

모든 국가는 어획능력관리와 관련된 국제협정 특히 FAO이행협정과 유

어획능력 감시역량을 개선하고 (2)어획능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계획과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연안어업에 대한 긴급한 조치의 준비와 이행 (3)지역적 세계수준에서 어획능력관리의

개선을 위한 지역수산기구와 관련 제고의 강화 (4)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주요 경계왕래성어류,

고도회유성어류,공해상어업에 대한 긴급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39)Ibid.,Art9.

140)Ibid.,Art14-15.

141)Ibid.,Art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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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공해어업협정의 참가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FAO와 협력하면서 공해 및 연안에서의 자국어선에 의한 어획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모든 국가는 선적국으로서 자국 어선에 대하여

국법상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특히 국제법의 관련규칙 및 국제

보존 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해치는 방법으로 조업할 수 있는 자국의 어

선에 대하여 그 관할권이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하지 않는 국가의 문

제를 다룰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142)

어획능력의 다른 국가 관할로의 이전은 그 국가의 명시적 동의와 공식

적인 허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자국어선의

이전이 책임수산업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해수역의 이전을 승

인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모든 국가는 심각히 남획되고 있는 초국경적,

경계왕래성 및 고도회유성어류와 공해어류를 어획하는 어업에 최우선 순

위를 두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국제어업에 대한 어획능력관리를 다루는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필요시 개별적․양자적․다자적으로,남획된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관리 전략으로,이러한 자원에

투입된 어선능력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행동계획의 관련 규

정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143)

각국은 어획능력관리의 필요성과 어획능력 조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또한 어획능력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과

학기술정보의 교류를 지원하며,정보의 세계적 이용가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각국은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에 따라 FAO에 2년마다 하는 보고의

일부로서 어획관리 능력을 위한 자국계획의 평가,발전,이행에 관한 진전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44)

2001년 12월 1995년 UN공해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동 협정 제8조의

142)「IPOA-Capacity」Art.29-33.

143)Ibid.,Art37-40.

144)Ibid.,Art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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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왕래어족자원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에서

동 제4항에서 요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이거나 지역수산약정의 참

가국인 국가 또는 이러한 기구나 약정이 설정한 보존관리조치약정을 적용

하기로 동의한 국가만이 보존관리조치의 적용대상인 어업자원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 각 지역수산기구들이 관할수역에서 회원국

들에게 어획량 설정과 배분하는데 그 권한과 영향력을 크게 확대․강화하

게 되었다.이처럼 지역수산기구들은 자원고갈 및 감소경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어획량 통제와 신규회원국에 대한 어획기회 제한 및 자원회복을 무

력화시키는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각종 규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의 신규회원국에 대한 어획기회 부여방식은 NAFO(북

서대서양수산위원회)는 자원배분의 여유가 있을 때만 신규회원국에게 조

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새로운 회원국

이 가입할 수도 있고 조업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어획량 할당방식에 대해

서는 과거 어획실적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IATTC(전미열대참치

위원회)는 등록된 어선만이 조업할 수 있는데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구매하던지 아니면 허가권 이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NEAFC(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는 신규가입은 현재 회원국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획량 할당은 연간 TAC(총허

용어획량)설정 후 국가별로 배분하고 있다.GFCM(지중해수산협의회)와

IOTC(인도양참치위원회)는 어획량 등의 어획기회 배분기준이 없고,신규

회원국도 자유로이 어획활동 할 수 있다.그리고 CCAMLR(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는 연간 TAC를 설정하고,“올림픽 방식”145)에 따라 각 국

가별 어획활동을 하고 있다.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새로운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어획량은 자원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한 후 국가별로 배정하고 있다,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SEAPO(남동대서양수산기구)는 기

145)“올림픽 조업방식”은 전체 조업 쿼터 내에서 각국의 원양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해서 쿼터

가 소진될 때까지 자기의 능력만큼 어획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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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회원국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146)이와 같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신규가입국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이유는 관할수역

내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총어획량의

수준을 낮게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한 비회원국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지역수산기구 회원국들의 관

할수역에서 조업하는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규제를 위해 ICCAT는 비회원

국에 대한 적극적인 어업관리기구에의 가입을 권유하고,조업 가능한 어선

목록(positivelist)을 작성하였다.또한 대서양 참다랑어,눈다랑어,황새치

에 대한 통계문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회원국 어선의 규제 활동을 강

화한 결과 다수 국이 가입했다.

SEAFO는 자동적으로 비회원국의 어선이 규제어장에서 조업하면 가입

되는 것으로 조치하고 규제수단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IATTC와

IOTC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산기구에 반드시 가입하고 어선

을 등록하여 허가권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CCAMLR는 최초로

IUU선박 목록을 작성하여 IUU어획물의 양륙과 전재금지 및 어획증명제도

(CatchDocumentScheme)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무역에 거래되는 어획

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문서통제로 각국의 어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어획증명제도를 어길 경우 외교적 채널을 통해 비회원국에 항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CCSBT는 비회원국의 조업활동에 관한 정보교

환의 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국가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그리고 조업 가

능한 어선목록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남방참다랑어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통계문서를 요구하고 있다.147)

또한 1999년 FAO에서 채택된 과잉어획능력관리 국제행동계획의 시급한

목적은 국가와 지역수산기구가 바람직스럽게는 2003년 늦어도 2005년까지

146)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 비교분석⌟,(해양수산부,2005.6),130면.

147)UnitedNations,Reportsubmittedinaccordancewithparagraph17ofGeneralAssembly

resolution59/25,toassisttheReviewConferencetoimpietmentitsmandateunderparagraph

2,article36oftheUnitedNationsFishStocksAgreement(ReportoftheSecretary-General,

4January2006),A/CONF.210/2006/1,para,pp.157-265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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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어획능력관리를 세계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는데 있다.이에 따라 최근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가다랑어를

제외한 모든 다랑어자원이 과잉 어획되고 있다는 자원평가보고서가 발표

되고 UN의 공식 보고서148)도 잇따라 ICCAT는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에

대해 1999년부터 어획능력규제를 실시하여 평균조업척수 이상 늘릴 수 없

도록 하였다.149)IATTC는 결의 C-02-03에서 선단어획능력제한 프로그램

을 수립하고 2002년 선망어선에 대한 신규어선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했다.또한 IOTC는 2003년을 기준으로 24m 이상 대형어선을 50척 이

상 보유한 체약국에 대해서는 어획능력을 증강할 수 없도록 하였다.150)

CCAMLR는 신규조업과 시험조업에서 선박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

다.SEAFO는 총어획량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어획량과 어획 노력수준

을 결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지역수산기구는 어획능력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권고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어획능력관리를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산출된 적정 어획량을 기초로 연평균어획량 규제,어선 척수,어

선 크기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행하고 있다.151)

2.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총허용어획량(Totalallowablecatch:TAC)또는 총어획노력수준(total

leveloffishingeffort)을 결정할 수 있다.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연간 어획량의 한도를 말하며 총어획 노력이라 함은 출어선 수,

항해수,어구수,어구 사용회수,어로작업 종사 인원수 어획시간 등,특정

148)ReportoftheReview Conferenceon theAgreementfortheImplementation ofthe

Provisions ofthe UNCLOS(1982)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of

StraddlingFishStocksandHighlyMigratoryfishStocks,A/CONF.210/2006/15,p.3.

149)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ICCAT에서 어획능력대상 국가에 속하지 않으나,대만과 중국은 척수

제한국가에 속해 있다.

150)우리나라는 2006년 통계로 등록 척수가 202척으로 어획능력제한 대상국에 해당하고 있다.

151)박기갑,앞의 논문,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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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있어서 생산에 투하된 요소투입을 말한다.이렇게 어획과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어족 자원의 예방적 관리를 통해 최적이용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152)

이는 전통적 어업관리제도는 어업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어획노력량 제

한과 금어기,금어구,금지체장 설정 등 기술적 제한에 의한 어업관리는

과잉어획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현실적으로 불법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의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어획량을 직접 관리하

는 TAC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은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협력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그러한 보존관리조치

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최대지속적생산량(Maximum

SustainableYield:MSY)153)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최대의 지

속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수준으로 자원의 유지 또는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환경적,경제적 관련요인 및 개발도상국

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어업형태,자원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국제적 최소

기준을 고려한다.어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가능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이어야 하며,비목표종의 어획,특히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 한다.154)

해양환경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과도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152)총어획량 또는 총어획노력수준은 설립협약 상한 기준에 의해서 할당될 수 있는데 할당기준의

개발에 있어 어족의 상태,참여국의 이해관계,과거 및 현재의 조업패턴,참여국의 보존관리 조

치 이행실적 등이 고려된다.전지선,앞의 논문,72면.

153)최대지속적생산량이란 어족의 번식에서 오는 증가분과 어획 및 자연사에서 오는 감소분이 균

형을 이루는 수준에서의 어획량을 의미한다.만일 최대지속적생산량을 초과해서 어획을 하게

된다면 어족의 전체적 양은 축소될 것이며 어획량도 급격히 감속될 것이다.최대지속적생산량을

초과하는 어획은 과개발(overexploitation),혹은 과어획(overfishing)이 된다.

154)「유엔공해어업협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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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거나 추방하기 위한 조치하여야 하며,어획량이 어업자원의 지속

적인 이용에 적당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방적 접근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연안국과 공해 조업국이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

족의 보존 관리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예방적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을 따라야 한다.

3.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compatibility)

공해에 설정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조치에 있어서 “양립성의 원칙

(Compatibilityofconservationsandmanagementmeasures)”은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이

용,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민이 공해상 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

이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 연안국과 공해조업국 다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경계

왕래어족과 관련하여서는 연안국과 그 연안국의 관할수역에 인접한 공해

에서 조업하는 국가가 있을 때,이 두국가가 동 인접공해에서의 경계왕래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경우 관련 연안국 및 자국민이 동 자원을 해당지역

에서 어획하는 타국은,국가관할수역 내외의 전 지역에 걸쳐 이러한 자원

의 보존을 확보하고 최적이용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직접 또는 적절

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155)

여기에서 보면 경계왕래어족의 경우에 연안국과 조업국간 자원보존을

위한 협력의 대상수역을 “인접공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규

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2항156)의 규정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연안

155)Ibid.,제7조

156)Wherethesamestockorstocksofassociatedspeciesoccurbothwithintheexclusive

economiczoneandinaareabeyondandadjacenttothezone,thecoastalStatean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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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자국 EEZ내 자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인접공해의 자원에 대해서도

권리를 확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57)해양법협약은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관리,연구 및 최종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국 상호간 또는 연안국과 조업국이 상호 협력할 의무(해양법협약 제

63조-64조)와 공해생물자원에 대한 조업국과 연안국간의 협력의무(동 협

약 제117조-119조)를 규정하여 공해생물 자원에 대한 조업국과 연안국간

의 권익을 꾀하고 있다.동시에 협약 당사국에게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

지를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300조)

또한 공해어업협정은 연안국이 자국 EEZ에 대하여 취하는 보존관리 조

치와 공해에 적용되는 조치 간 양립성(일관성)을 요구함으로써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 적용하는 조치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단지

동일 자원에 적용되는 보존관리 조치의 양립성만을 규정하고 있다.158)물

론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로서 자국 EEZ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존조치는 인접공해내 보존조치와

양립성(compatibility)을 갖추어야 한다.이에 대해서 유엔공해어업협정은

공해상에 설정된 보존관리 조치 및 EEZ내에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는 경

계왕래어족자원 및 고도회유성어족 자원 전체의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

해 공해와 EEZ에서 상호 양립되는 보존관리 조치(compatiblemeasures)

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59)협력의

Statefishingforsuchstocksintheadjacentareashallseek,eitherdirectlyorthrough

appropriatesubregionalorregionalorganizations,toagreeuponthemeasuresnecessaryfor

theconservationofthesestocksintheadjacentarea.(해양법협약 제63조 2항)

157)베링공해를 예로 들어보면,연안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자국 EEZ내의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자

국이 주권적 권리로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국 EEZ이원(以遠)의 베링공해에서의 자원관리

에 대해서도 조업국(한국,폴란드 등)과 합의하여 보존조치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홍성걸․

김선표,앞의 책,18면.

158)A.G.OudeElferink"TheImpectofArticle7(2)oftheFishStocksAgreementonthe

FormulationofConservationandManagementoftheStraddlingFishStocksandHighly

MigratoryFishStocks",FAOLegalPapersOnline#4,Aug,1999,p.1,at26.;박현진,“공해

어업,기국관할권의 제한과 전통 국제법에 대한 도전”,「서울국제법연구」,제14권 제2호,서울

국제법연구원,2007.130면.

159)「유엔공해어업협정」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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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함에 있어서,합리적 기간내에 양립성 있는 보존관리 조치에 합

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지만,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제

8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공해에서의 보존 조치와 EEZ에서의 보존조치가 양립성을

갖도록 한다고 할 때,얼른 생각하면 보존조치의 수립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업국이 상호 협력하므로 이 양자의 권리가 동등한 것 같으나,아무래도

연안이 보다 강력한 자원관리조치를 선호할 것이다.또 그러한 선호에 따

라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로서 보존조치를 EEZ내에서 취하였다면,인접

공해에서 양립성 있는 조치란 결국 EEZ내 조치에 따르는 강화된 자원관

리조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이는 결국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 대해서

는 물론이고 그 인접공해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995년 UN공해어업협정의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경계왕

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

이나,공해조업국은 공해조업시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공해조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많은 부분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욱이 제7조상의 양립성 규정160)은 공해조업국들에게는 연안국의 EEZ내

에서의 강력한 자원관리 조치를 인접 공해까지 반영하고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공해조업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160)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establishedforthehighseasandthoseadopted

forareasundernationaljurisdictionshallbecompatibleinordertoensureconservationand

managementoftheStraddlingFishStocksandHighlyMigratoryFishStocksintheir

entirety.Tothisend,coastalStatesandStatesfishingonthehighseashavedutyto

cooperateforthepurposeofachievingcompatiblemeasuresinrespectofsuchstocks.In

determiningcompatible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State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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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행 및 감시

1.과학옵서버

“과학옵서버(ScientificObserver)”란 공인된 옵서버를 조업어선에 승선

시켜 총허용어획량에 의한 자원관리에서 어획량,어획상황 파악,보고,수

산자원의 평가와 어획특성의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등을 수행하

도록하는 제도이다.161)

과학옵저버제도의 목적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기업의 어획행위를 감

시하는데 있다.특히 총어획할당량(TAC)을 이용한 자원관리에서 연간 총

어획할당량의 소진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자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

로 옵저버의 어획량 보고는 전체 어획량을 점검할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이

된다.

과학옵저버제도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어획정보 및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는 종별 어

족자원의 분포,보호 및 금지어종 등 자원보호 대상생물에 대한 부수어획

량,어자원의 이동상태,생태적 환경 등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이 포함된다.

과학옵저버제도는 국제적 차원의 어자원 보존관리조치의 의무이행에 수

반되는 어획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또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어자원이 관리 및 자원의 분포상태 및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자

료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밖에도 과학옵저버는 어획량의 보고,조업규정의 위반여부를 기록하

고 보고하며,금지어종과 부수어획의 추정,선박의 어업능력 조절 및 부

수적 어획기준의 이행여부 파악,어자원의 자원량 분석,포식자-피식자 관

161)이상고․김도훈,“어업관리 옵서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수산경영론집」,

제33권 제1호,한국수산경영학회,20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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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어업자원관리가 어업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의 기능을 한

다.

예컨대,중서부 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과학

옵서버는 어획량,기타 과학자료의 수집 및 어업관련 정보의 수집,어업자

원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62)

2.승선 및 검색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지역수산기구의 보존 및 관리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적국과 관련국(위반어선 발견국,기항국)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협력에 있어서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선적국주의 원칙의 근간

은 유지하면서도 관련국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전통적인 선

적국주의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163)

선적국은 자국 어선이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의 위반이 어디에

서 발생하든 관계없이 보존관리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또는 소지역적,지

역적 보존관리조치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관련 선박에 물리적인 조

사를 포함하여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하고,동 어선의 위반을 주장하

는 국가 및 관련기구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위반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

거가 만족할 정도로 확보된 경우에는 자국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지체 없

이 제기토록 관계 당국에 사건을 회부하며,필요한 경우 관련 선박을 억류

한다.모든 조사와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위반과 관련하여 적

용 가능한 제재조치는 충분히 엄중하게 수행하며,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또한 불법행위로

부터 발생한 이익을 박탈해야 하며,어선의 선장 및 기타 사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 중에는 허가의 거부,면허의 취소,철회,정지 등을 포함

162)「Convetionon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highlymigratoryfishstocksinthe

WesternandCentralPacificOcean」Art28.Para.1.

163)홍성걸․김선표,앞의 책,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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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자국 선박이 중대한 위반에 연루된 것이 자국법에 따라 확정된 경

우,그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선적국이 선박에 부과한 모든 제재조치가 이

행되기 전까지 그 선박의 공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여야 한다.164)

국가관할권 하의 불법어업의 경우에 선적국은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함

에 있어서 연안국과 협력하고 조사하며,연안국으로 하여금 공해상에서 해

당 선박을 승선 및 검색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소지역적,지역적 기구의

회원국들은 선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까지 그 기구에 의하여 확립

된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와 같이 유엔공해어업협정

은 전통적인 선적국주의 원칙에 따라 선적국이 위반어선에 대해 1차적인

책임과 단속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유엔공해어업협정 제21조는 선적국

의 집행관할권의 배타성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구성165)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 공해에서 그 지역수산

기구의 회원국인 유엔공해어업협정 당사국의 보존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공해상에서 위반 어선을 발견한 국가에게도 승선 및 검색권

(boardingandinspection)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업선박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검색이 실시될 수

있는 바,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관할 하에 있는 공

해에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준수

를 보장하기 위하여,본 협정의 여타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은 정당하

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을 통하여 제2항에 따라 승선,검색할 수 있다.

이 때 그 타 당사국이 그 지역기구의 회원국이냐 아니냐는 관계가 없다.

승선,검색하는 선박의 국가와 승선,검색을 당하는 어선의 국가가 모두

164)「UNFishStockAgreement」Art19(AgreementfortheImplementationoftheProvisionof

theUnitedNation ConventionontheLawoftheSeaof10December1982Realatingtothe

ConservationandManagementoftheStraddlingFishStocksandHighlyMigratoryFish

Stocks.Article19).

165)RosemaryRayfuse,"TheInterrelationshipBetweentheGlobalInstrumentsofInternational

FisheriesLaw",inEllenHey(ed.),DevelopmentinInternationalFisheriesLaw,(TheHague:

KluwerLawInternational,1999).p.146.;이명규,앞의 논문,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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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공해어업협정의 당사국이면 된다.166)

그리고 각국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승선

검색절차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본 협정 제

22조(21조의 승선 검색을 위한 기본 절차)의 기본절차와 일치시켜야 하며,

비회원국에게 불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승선,검색 및 여하한

추가 집행 조치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설정된 절차는 적절히 공

표되어야 한다.만약 본 협정 채택 후 2년 이내에 승선 검색절차를 마련하

지 못할 경우에는 이 협정에 설정된 절차를 준용한다.167)

또한 승선 검색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사실을 선적국에

통보하며,이러한 통보를 받은 선적국은 그러한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색국가에게 회신을 하여야 한다.이 때 선적국은 자국이 증거에

따라서 집행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검색국가가 조사(investigation)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선적국이 검색국에 대하여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검색국은 지체없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선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선적국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관련 선박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또는 대안으로서 선적국은 검색국에

대하여,본 협정하의 선적국의 권리 및 의무에 일치하도록 선적국이 동 선

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다.168)

승선 및 검색에 있어,선박이 중대위반169)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선적국이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회신이나 조치에 실패하

166)「유엔공해어업협정(UNFishStockAgreement」제21조 1항.

167)Ibid.,제21조 2-3항.

168)Ibid.,제21조 7항.

169)Ibid.,제21조 11항 :(a)선적국이 발급한 유효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없이 조업하는 행위

(b)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 요구하는 어획량 및 어획량 관련 자료의 기

록 비유지,또는 어획량 보고 요건에 반하는 중대한 어획량 허위보고 (c)금지구역 조업,무쿼터

조업,쿼터초과 조업 (d)조업이 중단 하에 있거나 유보된(moratorium)어족의 조업 (e)금지된

어구의 사용 (f)어선의 표시,정체,등록증의 위조 또는 선명 은폐 (g)조사와 관련된 증거의

은폐,훼손 또는 제거 (h)보존간리조치의 중대한 무시에 해당하는 상습적 위반(multiple

violations)(i)여타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규정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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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는,검색관은 선박에 계속 승선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적절

한 경우,관련 선박을 가장 가까운 적정 항구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타 항구에 지체없이 예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장에게 추가조사를 도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검색국은 선박이 향

하는 항구명을 선적국에 즉시 통보하여햐 한다.검색국,선적국 및 항구국

은 선원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170)검색국은 선적국 및 관련기구 또는 관련 약정의 참가국들에게

추가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71)검색관이 국제적 규정과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또한 조업활동에의 방해를 최소화 하며,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적어획물

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검색국은 승선

및 검색이 조업선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

다.172)유엔공해어업협정은 보존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

구국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항구국은 어선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항구 또는 근해 정박지에 들어온 경우,문서,어구 및 선상 어획물을 검색

할 수 있다.각국은 어획물이 공해상의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양륙 및 전재를 금지하기 위하여 관

련 국내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173)

그리고 선적국은 언제라도 검색국의 조사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억류상태에 있는 해당 선박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지역적,지역적 보존관리조치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한 선박에 대하여 선

적국 이외의 국가가 취하는 조치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공해

상에 조업하는 선박이 무국적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어느 국가도 동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증거가 명백한 경우,

170)「유엔공해어업협정(UNFishStockAgreement)」제21조 8항.

171)Ibid.,제21조 9항.

172)Ibid.,제21조 10항.

173)Ibid.,제21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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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국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만약 승선 검색활동

이 적법하지 않거나 혹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요구

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국은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한,자국에 귀속

되는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174)

이와 같이 공해상 어선에 대한 관할권의 주체는 전통 국제법상 당해

선박의 선적국이다.하지만 동 협정에 가입하면 선적국아닌 제3국에 의한

승선 검색 및 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해상 어로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해 조업국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제21조

16항과 18항에서 선적국 이외의 국가가 취하는 조치가 위반의 정도에 상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국은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한 피해나 손실에 대한 검색국의 책임을 부

담하는 규정이 있다.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비선적국 승선 검색조항은 공

해조업국가들로 하여금 유엔공해어업협정에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175)

174)「UN FishStockAgreement」Art21(16-18):ActiontakenbyStateotherthanthe flag

Stateinrespectofvesseleshavingengagedinavtivitescontrarytosubregionalorregional

conversationandmanagementmeasuresshallbeproportionatetotheseriousnessofthe

violation.Wheretherearereasonablegroundsforsuspectingthatafishing vesselonthe

highseasiswithoutnationality,aStatemayboardandinspectthevessel,Whereevidence

sowarrents,theStatemaytakesuchactionasmaybeappropriateinaccordancewith

internationallaw.Stateshallbeliablefordamageorlossattributabletothem arisingfrom

action taken pursuanttothisarticlewhen such action isunlawfulorexceeds that

reasonablyrequirdintherightofavailableinformationtoimplementtheprovisonsofthis

article.

175)AndreTahinaro,"ConservationandManagementofTransboundaryFishStocks:Comments

intheLightofthe1995Agreementfor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theStraddling

FishStocksandHighlyMigratoryFishStocks,“28,ODIL,(1997),p.49.:1995년 UN공해어업

협정은 공해조업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러한 조치가 연안국과 공해조업국간

에 상호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여전히 많은 공해조업국들은 연안국의 특권의 확

장을 가져오는 원칙이라는 의견이다.박기갑,“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존재하는가”?,「법학연구」,

제48권 제1호(上),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2007.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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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박모니터링(VesselMoniteringSystem;VMS)

넓은 의미에서 선박모니터링이란 지리정보시스템과 전자해도 등의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선박보고,선박통항관제,선위보고,선박자동식별시스

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76)조업선박의 협약관할수역 내 조업선박을 감시

할 목적으로 선박에서 보내는 위치정보를 최종적으로 수신․해석하고 선

박의 위치를 감시․확인하여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를 확보하는 감시수단이

다.177)이는 시간대별 선박위치 파악(선명,일자,시간,위도,경도),조업구

역내․외의 선박위치 및 이동상황 파악,선박항로 표시,조업선박의 회사,

선명,신호부자,톤수 파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제사회는 자원보존관리 목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근절하기 위하여 IUU-IPOA에서 채택․시행중인 감시․통제 및 검색 시

스템(MCS)의 일환으로 동 협약 제23조 3항에 따라 자국관할에 있는 선박

에 선박감시체계(VMS)를 유지한다는 요구를 포함하여,관련 국가적,지역

적 국제적 표준에 따라서 적절한 경우 선박감시체계를 이행한다.이 제도

가 시행되면 공해조업선은 어업허가 기간 동안 공해상 협약수역에서 지속

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발신기를 작동상태로 유

지시켜야 한다.일주일 이상 정박시,또는 고장시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상태

로 출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고의로 VMS장치와 그 수록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는 승선검색절차 규정상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보존

관리조치 위반을 구성한다.178)VMS의 경우 FFA 당사국 EEZ에서 조업하

는 우리 어선의 경우 4시간 간격으로 위치 보고를 한다.179)

176)유재만,“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개요와 전망”,「월간해양한국」,3월호,한국해사문제연구

소,2006.86-93면 참조.

177)Jason R.Cranceand MikeMastry,"Fourth amendmentprivacy rightsatseaand

govvernmentaluseofVesselMonitoringSystems:Tehers;ssomethingfishyaboutthis",

JournalofEnvironmentalLawandLigigation,Vol.22.(2007),p.3,

178)「유엔공해어업협정」제21조 제11항 g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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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획증명제도

어획증명제도란,공해조업에 있어서 미보고․무통제․불법어업이 어업자

원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므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

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조업국은 해당 어업자원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특정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 어자원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

법으로 어획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180)

일반적으로 어획증명서는,발행당국의 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당해 선박의 명칭,정박항,국가등록번호,호출부호 및 선박의 로이드 등록

번호,선박에게 발행된 면허 또는 허가번호,양육되거나 전재된 각 이빨고

기종의 제품형태별 기준별 중량,어획이 이루어진 날짜,어획물이 양육된

항구와 날짜 혹은 어획물이 전재된 선박,선박국기,국가등록번호 및 날짜,

어획물의 수령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와 수령받은 각 어종․

제품형태 물량 등이 포함된다.

각국은 자국영토로 수․출입되는 어자원의 원산지를 확인하고,협약수역

에서 생산되어 자국영토로 수․출입되는 어자원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

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한 각

국은 어자원의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자국 선박이 어자원을 양

육하거나 전재하는 경우마다 양육되거나 전재된 어획량에 대하여 어획증

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는 자국의 세관당국이나 다른 적절한 관리들은 자국영토

안으로 수입된 각각의 선적분에 대하여 수입증빙서류를 요구․조사하여

선적되어 있는 모든 어종을 규명하는 수출 인증된 어획증명서를 포함하고

179)박현진,앞의 논문,137면.

180)이는 FAO-COFI에서 채택된「1995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에 근거하고,

2003년 2월 28일에 채택된 “StrategyforImprovingInformationonStatusandTrendsof

CaptureFisheries(STF)”에서 구체화되었다.그 밖에도 FiseriesResourcesMonitoringSystem,

Fisheries Global Information System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FAO.org/fishery.figi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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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이들 관리들은 어획증명서에 포함된 정

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적내용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어획증명서를 작성

한 선박의 선적국은 이와 관련하여 수입국과 협력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제4절 불법조업의 제재 및 규제

1.불법조업의 예방 및 방지의무

책임수산업규범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수산

업에 있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181)은 매우 심각한 우려의 대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IUU어업은 모든 어업에 있어서 어류자원을 보존관

리하려는 노력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국

가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는 관리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이러한 상

황은 장단기적인 기회의 상실을 초래하여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또한 IUU어업은 결과적으로 수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거

나 고갈된 자원의 회복하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다.182)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IUU어업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7년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AntarcticMarineLivingResources:이하 CCAMLR

이라 한다)183)의 상임위원회의 의제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이후 지역

181)「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of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Fishing)」.

182)Ibid.,Art1.

183)남극조약체제의 일환으로 남극주변의 해양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 위원회는 1980년 5월 20일에

채택되었고 1981년 4월 7일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2001년 현재 24개국으로서 한국은 1985년 3

월29일에 가입하여,동년 4월 28일 조약 제860호로 발효되었다.CCAMLR는 본래 남극크릴의

과다한 어획이 크릴자원과 다른 해양생물자원 특히 크릴을 먹이로 하는 바닷새,물개,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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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IUU어업의 예방⋅방지⋅제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수산위원회(COFI)에서

시작되었다.이 위원회는 편의치적(flagofconvenience)어선 및 IUU어업

의 증가를 보여주는 정보에 관하여 우려하였다.바로 이어 1999년 3월

FAO각료회의는 각국,FAO,지역수산관리기구 및 IMO와 같은 다른 관

련 국제기구와 조화된 노력을 통하여,“편의치적”어선을 포함한 모든 형태

의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다룰 국제행동계획(IPOA)을 성안할 것을 선언

하였다.

호주정부는 FAO와 협력하여 2000년 5월 15-1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IUU어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이어서 IUU어업에 관한 FAO기

술협의회가 2000년 10월 2일-6일까지 로마에서 열렸고,추가기술협의회가

2001년 2월 22일-2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IUU어업을 예방⋅방지⋅

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초안은 2001년 2월 23일 이 기술협의회에서

채택되었다.이리하여 FAO 수산위원회는 2001년 3월 2일 컨세서스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Planof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

andUnregulatedFishing)」을 승인했다.184)

IUU국제행동계획에서 “불법어업(illegalfishing)"이란 어떤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그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행해지는 어업활동,지역수산관리기구의 당사국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그 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

어지는 어업활동,국내법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을 말한다.“비보고어업

(unreportedfishing)”이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가의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 졌다.CCAMLR의 목적은 합리적 이용을 포

함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으며,남빙양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으며,남빙양의 해양생

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Commission)와 과학위원회(ScientificCommittee)설치를 규정하

고 있다.

184)「InternationalPlanof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

Fishing」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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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보고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

역에서 이루어졌으나,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이다.“비규제어업(unregulatedfishing)”은 지역수산

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한 어업활동과 그 기구의 비당사국

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조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 조치

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의미한다.185) 다른 국제행동계획

(IPOA)과 마찬가지로 IUU국제행동계획도 자발적인 규범이다.따라서 이

규범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책임수산업규범의 기본 틀 속에서 성안

되었다.186)본 IPOA의 목표는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적절한 지역수산기

구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포괄적이고,효과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는 것이다.IUU어업을 예방

⋅방지⋅제거하기 위한 IPOA는 참여와 조정,단계적 이행,포괄적 종합적

접근,보존 투명성,무차별의 원칙을 정하였다.

특히 참여와 조정원칙에서 IPOA는 직접 다른 국가와 협력하면서,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FAO 및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

하여 모든 국가에 이행되어야 한다.규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밀접하

고 효과적인 조정과 협의,그리고 IUU어업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관

련 지역수산기구 및 범세계적 기구간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IUU어업

을 타도하는데 있어 업계,어업공동체,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 완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87)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하여 1982년 UN해양법협약

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적절한 경

우 1982년 UN해양법협약,1995년 UN어업협정,그리고 1993년 FAO이행협

정을 비준,수락,또는 가입하도록 장려하며,관련 국제제도에 가입하지 않

은 국가들도 이들 조약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관련 지

185)Ibid.,Art3.

186)Ibid.,Art4.

187)Ibid.,Ar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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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공해에서 자국의 국민이 조업하는 국

가는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민에게 관련된 조치를 취

하기 위하여,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부상188)의 의무를 완전히 행하여야

한다.189)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해에서 선

적국의 우선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서,각국은 최대한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종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여야 하며,모든 국가는 IUU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수혜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해에서 IUU어업에 관련된 무국적 선박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일

치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자국민에 대한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방지⋅제거하고 그 위반자들로부터 그러한

어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엄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재조치의 일관되고 투명한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IUU어업에 관련된 회사,선박,또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을 포

함한 경제적인 지원을 회피해야 하며,어업의 전 과정에 대하여 포괄적이

고 효과적인 감시,통제 및 검색을 하여야 한다.아울러 각국은 IPOA채택

후 3년 이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별행동계획(NPOA)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NPOA의 채택 4년 후에는 이들 행동계획의 이행을 재검

토하여야 한다.190)

IUU국제행동계획은 어선의 등록,어선의 기록,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선

적국의 책임을 규정하였다.각국은 자국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

188)「UnitedNationConventionontheLaw oftheSea」PartⅦ,(highsea)section1.general

provisions,;article86(Applicationoftheprovisionofthispart)Theprovisionofthepart

applytoallpartsoftheseathatwearenotincludedintheexclusiveeconomiczone,inthe

territorialseaorintheinternalwatersofaState,orinthearchipelagicwatersofan

archipelagicState,thisarticledoesnot entailanyabridgementofthefreedomsenjoyedby

allStatesintheexclusiveeconomiczoneinaccordancewitharticle58.

189)「InternationalPlanof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

Fishing」Art11,14.

190)Ibid.,Art18,2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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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선적국은 어선을 등록하기 전에 IUU어업

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행동계획을 이행

하지 않는 전력을 가진 어선에게 국적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그리고 용

선약정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는 그들 관할 범위 내에서 용선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선적국은 선박이 국가적,

지역적,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및 규정의 불이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적변경을 막아야 한다.191)

각 선적국은 자국적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공해상에 어업허

가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1993년 FAO준수협정 제6조 제1항 및 2항192)

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어업허가와 관련하여 공해에서는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 및 제117조193)에서 정한 권

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방법으로,국가관할 수역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허

가를 받지 아니한 선박의 어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94)선

적국은 자국의 조업,운송 지원선박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전재 및 물자공급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나,선원

안전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191)Ibid.,Art34-38.

192)「FAOComplianceAgreement」ArtⅥ(ExchangeofInformation);1.Eachpartyshallmake

readilyavailabletoFAO thefollowinginformationwithrespecttoeachfishingvessel

enteredintherecordrequiredtobemaintainedunderArticleⅣ;(a)nameoffishingvessel,

registrationnumber,previousname(ifknown),andportofregistry;(b)previousflag(if

any);(c)InternationalRadioCallSign(ifany);(d)nameandaddressofownerorowners;

(e)whereandwhenbuilt;(f)typeofvessel;(g)length;2.Eachpartyshall,totheextend

practicable,makeavailabletoFAOthefollowingadditionalinformationwithrespecttoeach

fishingvesselenteredintherecordrequiredtobemaintainedunderArticleⅣ;(a)name

andaddressofoperator(manager)oroperators(managers)(ifany);(b)typeoffishingmethod

ormethods;(c)mouldeddepth;(d)beam;(e)grossregistertonnage;(f)powerofmain

engineorengines.

193)「UnitedNationConventionontheLaw oftheSea」Art117(DutyofStatestoadoptwith

respecttotheirnationalsmeasuresfortheconservationofthelivingresourcesofthehigh

sea);AllStateshavethedutytotake,ortoco-operatewithotherStatesintaking,such

measuresfortheirrespectivenationalsasmaybenecessaryfortheconservationofthe

livingresourcesofthehighseas.

194)「InternationalPlanofPrevent,DeterandEliminate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

Fishing」Art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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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지는 않는다.전재시는 선적국에 의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여 지

정된 국가기관에 전재일자와 위치,어획물의 어종별,어획수역별 중량,선

명,국적,선박의 등록,전재된 어획물의 양륙항 등을 통보하여 관련기관에

서 이용가능토록 해야 한다.195)

IUU어업에 대해서 연안국의 조치는 UN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EEZ에서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하여,EEZ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MCS(monitoring control

system)가 필요하며,인접 연안국을 포함한 외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한다.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어업활동을 못하도록 하며 해당 선박이 선박기록부에 기

입된 경우에 한해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196)

항구국은 국제법에 따라,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어선

에 의한 항구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한다.항구국은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항구로 입항을 원하는 어선 및 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보안성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 선박이 IUU에 종사했거나

이를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어업허가증 사본,조업 일정의 상세

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사전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그 항구

국은 그 선박의 자국의 항구에서의 어류의 양육 또는 전재를 허용하지 말

아야 하고,그 문제를 선박의 선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만일 검색 도중

에 그 선박이 항구국의 관할수역 이원에서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했

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항구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선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항

구국은 선적국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7)

195)Ibid.,Art48-49.

196)Ibid.,Art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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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UU국제행동계획은 어획된 어류 및 수산 제품을 교역하기 위한 국

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조치를 채택하여,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하

여 IUU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 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지역수산기구에 의한 확인은 공정,투명,비차별

적인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역관련조치는

WTO협정에서 정한 원칙 및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공정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이 조치는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

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관련 국가와

의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일방적인 교역관련조치

는 회피되어야 하고 WTO와 일치하는 다자간 합의된 적절한 무역관련조

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특히 어류 및 수산제품의 국제교역에

관한 조치가 적절한 경우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98)

각국은 자국어민이 IUU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사업을 행

하는 수입자,전재자,구매자,소비자.장비공급자,은행가,보험가 및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을 행하는데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보장하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또한 그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

하여야 한다.그러한 조치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

거나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수산 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하는 법제정을 포함할 수 있다.199)

IUU어업에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역할은 그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구속

되는 IUU어업 관련 정책 및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며,그러

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그러한 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모든 관련 국가의 협력이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해 취

197)Ibid.,Art52-59.

198)Ibid.,Art66-68.

199)Ibid.,Art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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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조치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로 인하여 당해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각국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해 국제법과 일치하는 혁신적인 방법

을 강화하고 개발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국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책

임수산업규범에 따라 FAO에 2년마다 보고 할 때 그 일부분으로서 IUU어

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계획들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진전사항

을 FAO에 보고하여야 한다.FAO수산위원회는 사무국에 의한 상세한 분

석에 기초하여,IPOA의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2년마다 평가한다.200)

2.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불법조업”이란 무면허 내지 무허가어업,어획량 위반 및 허위보고,금지

어종의 어획,금지어구 및 어법의 사용 등을 의미한다.

1995년「유엔공해어족보존에 관한 이행협정」은,① 선적국이 발급한 유

효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없이 조업하는 행위,②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요구하는 어획량 및 어획량 관련 자료의 기록

을 미유지하는 경우,③ 지역기구 또는 약정의 어획량 보고 요건에 반하는

중대한 어획량 허위보고한 경우,④ 폐쇄수역 혹은 금어기중의 조업행위,

⑤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에 의해 설정된 쿼터가 없

거나 초과하는 조업,⑥ 조업중단 하에 있거나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한

직접 조업,금지된 어구의 사용,어선의 표시․정체․등록증의 위조 또는

은폐,조사와 관련된 증거의 은폐,훼손 또는 제거,⑦ 보존관리조치의 중

대한 무시에 해당하는 중복적 위반,⑧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

구 또는 약정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서 명시한 기타 위반사항 등을 “중대

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201)

200)Ibid.,Art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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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국은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선박이 검색국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검색국은 선적국의 요청시 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해당선박을 선적국에 인계하여야 하며,선적국의 국내법에 따라 벌칙 부과

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선적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관할 하에 있는 공해에서 제 1항에 규정된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이어

서 동 선박이 동일한 어로 항해도중 여타 당사국의 관할수역 내에 들어갔

을 경우,이러한 지역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 또는 참가국인 동시에 본

협정의 당사국인 국가에 의한 승선ㆍ검색에 준용된다.각국이 제정한 EEZ

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은,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는 경

우202),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203),처벌규정이 있는 경

우204)등으로 분석된다.

「UN해양법협약」제15장은 일방당사국이 타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

박을 억류하고 있는 경우,억류 국이 타당한 보석금 또는 기타의 재정보증

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그 선원의 신속한 석방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국

또는 그 대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억류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재판

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제287조(구속력 있는

201)Ibid.,Art21(11).

202)Colombia,DominicanRepublic,Egypt,Guinea,Turkey,SaintVincentandtheGrenadines,

Togo,SolomonIslands,Oman,SaoTomeandPrince,Cuba,Thailand,Italy,Mexico,

Madascar,MarshallIslands,Mauritania,Micronesia,Morocco,Mozanbique,Myanmar,

Nambia,CostaRica,Barrain,Canada,Estonia,Germany는 특별한 금지규정이나 제재를 규정

하고 있지 않다.

203)Portugal,CoteD'Ivoire,SriLanka,VietNam,Honduras,Cambodia,Brazil, Kiribati,

Iceland,Tuvalu,Kenya,Venezuela,Gabon,USA,Dominica,EquatorialGuinea,Haiti,Qatar,

UnitedArabEmirates,Iran,Maldives등이다.

204)Ghana,Suriname,Djibouti,Varuatu,Bangladesh,Russian Federation,북한,Malaysia,

Comoros,Samoa,Seychelles,Barbados,Nigeria,AntiguaandBarbuda,Indonesia,Philippines,

Norway,SaintLuctia,Yemen,Poland,NewZealand,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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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의 선택)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억류 국이 수락

한 재판소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관할재판소로 된다.205)이때 관할재판

소는 억류된 선박과 선원의 석방청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는 선적국법정에 위임하고,석방문제만을 취급해야 한

다.206)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 국기게양 선박이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

족을 위한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위반선박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조사해야 한다.그러

한 조사의 경과 및 결과를 혐의를 주장하는 국가 및 관련 소지역적,지역

적 기구 또는 약정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선적국은 자국기 게양선박

이 조사당국에 대하여 위반혐의 수역 내에서 선박위치,어획량,어구,어로

행위 및 관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위반혐의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때는 지체 없이 자국법

에 의한 소송절차를 제기토록 관계당국에 동 사건을 회부하여야 하며,필

요한 경우 관련 선박을 억류한다.선박이 그러한 조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동 선박의 선적국이 선박에 대해 취해야 할 모든 제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자국법에 따라 동 선박이 공해조업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조사 및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준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하여 위반행위를 저

지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불법조업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자의 혜

택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조업선박의 선장 및 기타 사관들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치들은 특히 그러한 선박의 선장 또는 사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거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207)

205)「유엔해양법협약」제292조 1항.

206)Ibid.,제292조 4항.

207)1995년「유엔공해어업협정」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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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역제재

무역제재는 원산지표시208)의 미비,FOC선박의 어획물 등에 수입제한 등

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국제법상 무역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유엔헌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209)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210)WTO법상 무역제재조치는,제소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만장일치로 그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

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11)그 내용은 동일 분야의 보복,동

일 협정상의 보복이 원칙이나,그것이 비현실적이며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다른 협정하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를 추구하며,그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미국 통상법 301조212)는 불공정무역관행을 한 외국정부에 대한 보복조치

의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992년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규제,부정당한 차별,가장된 무역제

한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1987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

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악영향으로

부터 인류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비가입국에 대하여는 통상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서부태평

양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약안의 논의 시,미국은 자원

관리조치나 최소이행조건 위반 시는 관할어종에 대한 무차별 무역제재조

208)WTO법상 원산지는 세 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관세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원산지표시대상 수입수산물은 대외

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며 국산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9)「유엔헌장」제39조.

210)Ibid.,제41조.

211)역 만장일치제.

212)슈퍼 301조.



- 82 -

치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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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어

HugoGrotius의 “MareLiberum”은 항해통상의 자유와 어업의 자유를

들 수 있다.이러한 공해의 자유는 해양점유의 불가능성,해양자원의 무고

갈성,해양의 무한한 자체정화 능력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것들이었다.비

록 스코틀랜드의 윌리암 에드우드와 영국의 셀던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그래도 유지되어 왔다.2차대전 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트루

먼선언(1945년)」에 의하여 해양분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그러한

원인으로 국제사회는 1958년 제네바 공해협약에 이어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탄생,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FAO준수협정,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이하 4개의 국제행동계획 및 다수의 국제지역수산기구들이 협정을

체결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HugoGrotius의 “MareLiberum”의 어업의 자

유는 Selden에 의한 “MareClausum”에 완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어 연안국들이 공해

자원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152개 연안국 중 120여 개국이

EEZ를 선포하였다.213)2001년 UN공해어업협정 선포,2003년 FAO준수협

정,책임있는 수산업 실행규범 채택 및 4개 행동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수산기구들의 협정들이 속속 체결됨으로 인하여,그 협정문속에 공통

으로 채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조치와 준수․이행 및 감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따라서

향후의 전망도 각종 보존관리 조치와 규제일변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

명해 졌다.이러한 현실속에서 그 동안 가입을 미루어 오던 유엔공해어업

협정을 2008년 2월 1일 가입함에 따라 동 협정의 제21-22조에 명문화된

공해상 승선검색절차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그로 인하여 제3국으

213)박현진,“공해상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서울국제법연구」,제15권 제1호,서울국제법

연구원,2008.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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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자국 선박의 공해상 승선검색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주요 국제지역수산관리협정을 감안할 때,공해어

업규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거부는 가능하지 않다.이는 공해조업국으로

서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

익의 수호를 위하여 진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법

에 대한 국내법의 정비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리․논리를 개

발하고 관계 부처간 사전 조율을 강화하여 문제 발생시 일관된 대응방안

과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공해 어업의 자유”의 원칙은 어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여러 제한 및 규제를 받게 되어 “새로운 국제어업질서”가

정착하게 되었다.

둘째,공해어업의 관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995년 동 이행협정,

FAO-COFI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규범,IUU협정 및 여러 지역적 차

원의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공해어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내용으로는 선적국의 관리

의무,어획능력의 제한,이행 및 감시,불법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의미한

다.

또한 국제사회의 어업자원의 이용에 관한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사

회는 1970년대부터 어업자원의 관리체제에 있어서 정책관리,전략수집,자

원관리,어업관리,어장의 분석 및 어업자원관리체제의 재검토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국제어업자원의 관리체제214)가 등장하여 보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215)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어업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

214) Simon Mardle & Sean Pascoe, “A review of applications of 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techniquestofisheries,”MarineResourceEconomics,Vol.14,No.1(Spring

1999),p.52.

215)국제기구의 역할강화 및 그 기능의 확대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FredericL.Kirgis,

Jr.Internationalorganizations in their legalsetting (West Publishing Co,1993),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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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어획량 및 분담비율에 의한 가중치 및 일정 조업국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는 특별다수결제도 등 다양한 방법 의사결정방법을 통하여 의사

결정의 공정성 및 연안국의 횡포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승선 및 검색제도,옵서버제도 및 선박감시제도(VMS:Vessel

MoniteringSystem)등 협약의 이행 및 감시제도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

으므로 일본,대만 및 중국과 협력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절

차를 완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어족자원의 국제 관리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제를 강화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유학생이나 파견수산관 및 외교

공관을 통한 정보 및 자료수집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우리의 분담금에

비례하여 협약사무국에 국제공무원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넷째,어업자원의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원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체제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즉 어획량,어획

장소,어획시기 및 어획방법 등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나,향후 협약의 운용에 있어서 어업자원의 관리문제는

지역 국가들의 정치구조나 사회적․경제적 요소에 의하여 오용되거나 남

용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한 생물학적․생태학적 및

사회경제적인 연구,자료의 수집 및 표준화,교환,분석 등에 관한 국제공

동연구체제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연안국과의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협

약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참치의 분포범위가 거의 대부분 태평

양 도서국들이고 이들 국가와의 개별 입어협상에 의하여 쿼터를 할당받아

야 하므로,이들 연안국과의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형태는,연수생 및 전문가의 파견 및 초청 등의 기술협

력사업,의료봉사단 등의 인력협력사업,기자재지원 및 개발조사 등 개발

협력사업,취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협약체제의 운용에 있어서 국가협상력을 제고하고 국익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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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에 관한 법학,경제학 및 자원학 등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업계,학계

및 연구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동 협약체제가 우리의 원양

어업에 주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그에 대한 장단기적인 국가전략

을 수립하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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